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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5세대 이동통신(이하 5G)은 기존 통신(4G) 대비 초고속, 초연결,

저지연을 제공하는 통신기술로서, 5G는 이전 세대의 이동통신과

다르게 사람들 사이의 통신 뿐 아니라 사물 간 통신까지 지원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5G는 기존 산업에 무선 연결성과 이동성을 제공

하고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고 기

존 산업의 혁신을 도모한다. 5G를 산업에 적용하는 방안으로 주요

국들은 로컬 5G에 주목하고 있다.

로컬 5G란 건물, 공장 등 특정지역에 한해 사용가능한 5G망으

로서, 해당지역에서 도입하고자 하는 서비스에 특화된 맞춤형 네

트워크를 말한다. 미국, 독일, 일본, 영국, 한국 등은 수요기업이나

제3자에게 이동통신용 주파수를 별도로 추가 할당하여 ‘로컬 5G’를

구축·운영하는 것도 허용하고 있다.

각 국의 로컬 5G에 대한 규제정책은 각기 상이하다. 특히, 사업

자지위 부여방식과 주파수 공급방식에 따라 규제가 달라진다. 가

령, 사업자지위 없이 로컬 5G를 서비스를 개시할 수 있다거나, 별

도의 주파수를 할당받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

다.

미국의 경우, 비면허 형태로 주파수 공유방식으로 로컬 5G를 도

입한다. 주파수 공유방식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지역별로 로컬 5G

주파수를 이용가능한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며, 미국

의 경우에는 SAS라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미국은 로컬 5G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주파수 대역을 계층을 나누어 사용할 수 있

도록 허용했는데, 비면허 형태로 쓰는 것 뿐만 아니라 공공용이나

경매를 통한 이용도 가능하게 주파수를 공급했다.

독일 및 영국의 경우에는 로컬 5G에 대해 사업자 지위를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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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주파수를 할당한다. 독일은 로컬 5G를 위한 주파수 공급을

명시하였으나, 영국의 경우에는 공유접근 방식을 통해 로컬 5G 주

파수를 공급한다.

일본의 경우에는 로컬 5G가 사업자 지위를 부여할 수도 있고

부여하지 않을 수 있으나, 주파수를 지정해 공급한다. 한국도 로컬

5G에 대해 사업자 지위를 부여할 수도 있고 자가망 설치자로 신

고를 통해 구축할 수 있도록 가능성을 열어 두었다. 이러한 규제

정책을 분석하면 사업자 자율성, 안정성, 확장성 등에 있어 국가별

차이를 발견할 수 있게 된다.

자율성의 측면에서는 비면허 형태로 로컬 5G를 구축·운영할 수

있는 미국의 방식이 가장 유리하며, 미국을 제외한 독일, 영국, 한

국은 비슷한 수준이다. 일본의 경우에는 무선국에 대해 세세한 사

항을 규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자율성이 상대적으로 가장 떨어

지게 된다. 안정성 측면에서는 주파수를 할당하는 형태인 독일, 일

본, 영국, 한국이 유리하며, 미국의 경우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된

다. 확장성 측면에서는 자기 수요 외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미국, 독일, 영국, 한국 등이 유리하다. 미국, 독일, 일본, 영국 등은

로컬 5G를 위한 주파수 이용대가를 낮게 설정하여 로컬 5G를 활

성화하고자 노력 중이다. 한국의 경우에는 아직 주파수 공급하는

정책방향은 발표되었으나, 세부방안이 확정되지 않아 다른 국가들

과 바로 비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주요국의 로컬 5G 정책을 분석하여 보다 좋은 정책방향을 탐색

해 나가는데 이 논문연구가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

대한다.

주요어 : 5G, 자가망, 주파수, 통신법, 전파법

학 번 : 2013-23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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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연구의 목적 및 방법

제1절 연구의 목적

이동통신을 통해 SNS, 뉴스, 금융, 교통, 게임, 음악과 동영상에 이르

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가 활성화되었으며, 우리의 생활과 우리 사

회를 혁신적으로 변모시켜 왔다. 이러한 변화는 산업 생태계의 변화를

초래하여 앱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시장의 등장과 OTT, 소매소비 형태

등의 다양한 변화(언택트경제)를 유발시켰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적인 사회·경제적 위기가 이러한 변화를 가속화시키는데, 한국은 탄

탄한 이동통신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다.

2019년 4월에 상용화된 5세대 이동통신(이하 5G)은 기존 통신(4G)

대비 초고속, 초연결, 저지연을 제공하는 통신기술로서, 5G는 이전 세대

의 이동통신과 다르게 사람들 사이의 통신 뿐 아니라 사물 간 통신까지

지원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저소비 전력이나 저지연 등의 특성을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기존 산업의 사업 시스템과 생태계와의 유기적인 결합

을 가능하도록 진화하였다. 5G는 기존 산업에 무선 연결성과 이동성을

제공하고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고 기존

산업의 혁신을 도모한다.

<표1-1. 기존 이동통신(4G) 대비 5G 핵심 성능비교>

특성 4G
(IMT-Advanced)

5G
(IMT-2020)

초고속
최대 전송속도 1 Gbps 20 Gbps

이용자 체감 전송속도 10 Mbps 100~1000 Mbps

저지연 전송지연 10 ms 1 ms

초연결 최대 기기 연결수 105 /km2 106 /k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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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의 5G 시장은 기존 이동통신의 주력시장인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통적인 시장(B2C)보다 다른 산업분야와의 융합(B2B)이 시장 전체

의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현재는 B2B시장이 상대

적으로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인데, B2C 시장에 비해서는 표준화가 늦게

완료되는 등 보다 기술이 성숙되어야 하며, 5G 네트워크 투자·운용 비용과

보안이슈 해결, 개별 산업현장의 솔루션 혁신을 병행해야 하기 때문이

다.1)

  <그림1-1. 5G 산업전망, 한국 5G+ 전략(19.4월) >

5G B2B를 촉진하는 방안으로 일부 선도국가들은 로컬 5G를 도입하

고 있다. 로컬 5G란 건물, 공항 등 특정지역에 한해 사용가능한 5G망으

1) 기업들이 5G B2B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상용화하기 힘든 이유는 이들 서비스를 도입했

을 때 기업이 거둘 수 있는 이점이 무엇인지, 필요한 투자비는 얼마인지 등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일부 서비스들은 제도와 규제 문제도 해결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 

자율주행차나 원격 의료의 경우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두고 발생할 논란에 대해 합

의점을 찾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기업들 입장에서는 보수적

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 아울러, 5G B2B 서비스 주요사례로 이야기되는 스마트팩토리 

등이 본격화되는 시기가 5G 상용화 시점과는 차이가 있다는 점도 활성화 저해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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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해당지역에서 도입하고자 하는 서비스에 특화된 맞춤형 네트워크

를 말한다.

  <그림1-2. 로컬 5G 사례, 5G 특화망 정책방안(21.1월) >

로컬 5G는 이통사가 제공하는 5G 서비스에 비해 아래와 같은 장점이

있어,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는 인프라로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2)물론 이

통사도 로컬 5G를 구축할 수 있으나, 기존에 구축한 공중망과 분리가 필

요하다.

▪산업현장에서 자체구축하여 이통사 5G망보다 요금부담 감소

▪산업현장에 맞게 최적화가 용이하며, 최신기술 도입 유리

▪보안이나 기업비밀 유지측면에서 유리

해외 주요국(미국, 독일, 일본, 영국)들은 로컬 5G를 도입하기 위해 기

술개발과 함께 실증·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제도적으로 이를 지원

하고 있다. 미국, 독일, 일본, 영국 등은 로컬 5G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산업현장의 수요기업에게 주파수를 공급(이를 위해서는 기존 이동

통신 주파수 공급과 달리 이동통신 주파수를 지역적으로 나누어 분할해

공급해야 한다)하는 등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통신정책을 추진하고 있

다. 동 연구는 현재 주요국이 추진 중인 로컬 5G 도입 관련 통신정책,

특히 규제정책을 비교분석하여 효율적인 방안을 찾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예를 들어, 주파수 자원을 반도체, 조선, 철강, 자동차 등 제조 공장에 일부 할당한다면, 

이들은 5G 기반 스마트팩토리를 구축할 때 번거롭게 이통사를 끼지 않을 수 있다. 대기

업 입장에서는 이통사의 5G망을 빌려쓸 때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위협과 데이터 종속화 

가능성 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기업이 5G 스마트팩토리를 가동할 

때 불량률 데이터를 쌓을 수 있는데, 이통사 서버에도 저장이 돼 결과적으로 소유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할 수 있으며 기업이 5G망을 이용할 수록 이통사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데, 자체적으로 5G를 구축하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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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의 방법

로컬 5G는 최근에 부각된 최신기술로써 아직 초기단계이므로, 이에

대한 사례를 시간순으로 분석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는 주제이나, 각국이

유사한 시기에 로컬 5G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국가간 정책적, 제도

적 비교연구3)는 의미가 있다.

먼저 비교대상 국가로는 로컬5G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는 미국, 독일,

일본, 영국, 한국을 선정했다. 국가별 정책보고서, 법령, 통계 등 홈페이

지에 공개된 자료를 통해 비교연구를 수행하였다.

세부적으로는 5G에 대한 각국에서 추진 중인 정책을 비교하였으며,

특히 로컬 5G에 대해 별도 정책이 있는지 조사하였다. 아울러 국가별 통

신, 전파관련 규제체계는 각국의 소관법령을 참고하였으며, 통신법과 전

파법에 규정된 사업자 지위 및 성격, 주파수 공급방식, 공급대가 등을 비

교·분석하였다.

먼저, 사업자 지위 및 성격을 비교하기 위해, 각국의 통신법에서 신규

사업자의 시장진입시 일반인가로 가능한지, 별도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

지 등 진입시 규제강도 비교를 통해 사업자 지위 및 성격을 유형화했다.

이후 로컬 5G를 위해 각국의 전파법에 따라 어떻게 로컬 5G 사업자에

주파수를 공급하는지를 비교했다. 구체적으로는 공유방식으로 공급하는

지, 정부의 심사할당 방식인지, 경매를 통한 할당방식인지 등을 각 국의

정책보고서 등을 통해 확인하였다.

3) 비교연구는 둘 이상의 현상 혹은 사물을 견주어 서로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고찰하는 연구방법론 중 하나이다. 물론 각각의 영역에 따라 비교의 방법과 

범위는 상이하게 나타나지만, 비교 연구는 전 학문 분야를 아우르는 보편적

인 방법론으로 활용되고 있다(Mcdaniel, 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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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로컬 5G 도입에 따른 규제이슈

제1절 로컬 5G 개념 및 필요성

5G 이동통신은 초고속(최대 20 Gbps), 초저지연(최대 1ms), 초연결

(최대 100만 개의 연결)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며, 그 결과 5G 통신을 이

용해 기계·로봇, 디바이스 등을 실시간으로 신속하고 정밀하게 제어할

수 있게 되면서 산업 용도로의 활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더욱이, 전 세계

가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산업의 지능화를 추진하면서 스마트공장,

자율주행 자동차나 자율비행 드론과 같은 자율이동체, 스마트시티, 스마

트항구 등을 구현함에 있어 5G통신을 이용하고자 하는 노력이 증가하고

있다.

  <그림2-1. 5G를 통한 서비스 혁신, 한국 5G+ 전략(19.4월) >

미래 비즈니스 혁신을 위해 5G 통신을 적극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의

노력은 미래 산업의 핵심 인프라 중 하나인 5G 인프라의 자체 보유·운

영하고자 하는 요구사항으로 발전하였고, 이로부터 로컬 5G라는 개념이

제기되었다. 미래 산업의 주도권을 위해 산업 지능화를 추진하고 있는

주요국가들은 이러한 시장의 요구를 수용하여 기존 이동통신사가 제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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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일반 5G 외에 로컬 5G를 제도화하고 있다.

로컬 5G는 망의 개념에서 보면 기본적으로는 5G B2B 서비스를 위

한 사설망(자가망)으로 분류할 수 있다. 사설망(Private network)은 특정

집단에 속한 사람이나 사물에 통신 연결을 제공해주고, 소속 집단에 필

요한 특정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전용망이다. 해당 집단이 통신망을 독자

적으로 운영하고 이 망을 독점적으로 사용한다. 공중망(Public Network)

과 달리 허용된 사람이나 단말만 이 망에 액세스할 수 있다.

기존의 사설망은 보통 유선인터넷이나 무선Wi-Fi로 구성을 하였으나,

로컬 5G 기술과 비교할 때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유선인터넷은 일단

매우 싸고, 안정적인 통신 품질과 성능을 제공하지만, 유선이라 이동성을

제공할 수 없고, 유선이라 배선 공사 비용/시간이 많이 드는 단점이 있

다. 무선 Wi-Fi는 구축 및 운영이 쉽고 망비용도 저렴하지만(주파수 무

료, 저렴한 장비가격), 통신연결이 불안정하고, 통신거리가 짧고, 지연시

간이 수십ms 이상으로 길며, 보안에 취약하고, 이동성이 제한적이다.

유선인터넷과 무선Wi-Fi가 가정이나 일반적인 사무실 환경이면, 큰 문

제가 없을 수 있으나, 기업의 디지털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로는

로컬 5G에 비해 손색이 있는 상황이다.

< 표2-1. Wi-Fi의 장·단점(5G 이동통신과 비교) >

장점 단점

① 무료로 데이터 무제한 이용

② 통신사 가입없이 노트북 등 각종

기기를 무료로 네트워크에 연결

③ 구축비용 저렴

① 좁은 커버리지, 핸드오버 제약

② QoS 보장이 어려움

③ 주파수 효율성이 이동통신에

비해 열위*

* WiFi는 기본적으로 충돌회피로 설계, 실제 throughput이 이론상 최대속도에 많이 못미침

또한, 로컬 5G는 이동통신사가 B2C 서비스에 제공하기 위한 일반 5G

에 비해 B2B 서비스를 위한 망으로서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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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2-2. 로컬 5G 장점 >

구분 주요내용

최신기술

도입

일반 5G는 일반사용자 대상서비스이므로, 산업혁신을 위

한 신기술 도입이 적극적이지 않음

응용별

최적화

일반 5G는 일반사용자 이용패턴에 최적화, 일반 사람과

다른 이용패턴 최적화가 불가능

비용
로컬 5G는 구축비용이 소요되나, 운영비용 측면에서 이동

통신사의 일반 5G 보다 유리

보안 망이 분리된 로컬 5G가 유리

인프라

의존성

주요설비를 외부기업인 이동통신사에 의존하는 문제 발생,

로컬 5G 구축시 자사의 주요설비를 직접 관리 가능

참고로, 로컬 5G를 기술적으로 분류하자면 5G망 구축에 필요한 주파

수, 이통사의 공중망 협력여부, 기지국, 코어네트워크 등 주요 구성요소

의 공유 여부에 따라 크게 4가지 유형(완전독립형, 기지국공유형, RAN

과 코어네트워크 공유형, 완전 공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완전 독립형의 경우 최적화와 보안에 용이하나, 망구축 비용이 발생하

게 된다. 기지국 공유형의 경우, 표준에는 반영되어 있으나, 이를 지원하

는 장비가 없으며 개발일정도 미정이므로 현실적이지 못한 상황이다.

RAN과 코어네트워크 공유형은 최적화와 보안은 완전 독립형에 비해 성

능이 떨어지게 되나 완전 공유형에 비해 성능에 유리하다. 구축비용 측

면에서는 완전 독립형보다 구축비용에서는 유리하나 운영비용에서는 불

리해진다. 완전 공유형의 경우에는 구축비용은 저렴하나 운영비용을 통

신사에 지불하게 되며, 성능에서 다른 형태에 비해 불리하다.

로컬 5G를 도입하려는 사업자는 자신이 유리한 최적의 형태를 선택하

여 구축·운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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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2-2. 로컬 5G 유형 >

< 완전 독립형 > 
: 별도 코어 존재, 주파수 분리

< 기지국 공유형 >
: 별도 코어 존재, 주파수 공유

< RAN과 코어네트워크 공유형 >
: 코어 공유, 주파수 공유

< 완전 공유형 >
: 이동통신망 성능 분할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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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로컬 5G 관련 국제 동향

미국, 독일, 일본, 영국 등은 수요기업 등에게 이동통신용 주파수를 별

도 공급하여 로컬 5G를 구축·운영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독일의 경

우, ’19년 11월부터 3.7~3.8㎓대역을 지역 특화망 면허로 공급하였으며,

‘21년 1월 현재 보쉬·폭스바겐 등에 102개 면허가 발급되었다. 일본의 경

우, ‘19년 12월부터 5G 지역확산을 위해 28.2~28.3㎓대역을 공급하였고,

’20년 12월에는 4.6~4.8㎓ 및 28.3~29.1㎓ 대역을 특화망 주파수로 공급하

여 NTT동일본·NEC·도쿄대학 등 23개 기관이 면허를 취득하였다. 영국

의 경우, ’19년 12월부터 산업체의 특화망 구축, 실내 커버리지 확대를

위해 3.8~4.2㎓대역을 산업용 사설망 대역으로 공급하였으며, ’20년 12월

BT·Quickline 등 13개 면허권자에 794개 면허 발급하였다. 미국의 경우,

Amazon, GM 등이 5G를 이용한 스마트 공장 등을 테스트하고 있다.

이외에도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스웨덴, 대만, 말레이시아, 중

국 등이 로컬 5G를 추진하고 있으며 아래 <표2-3>은 추진현황이다.

<표2-3. 로컬 5G 해외 주요국 주파수 동향 >

국가 5G 주파수
(공급 또는 예정)

로컬 5G 공급 또는 예정
주파수 대역 추진 현황

독일 3.4～3.7㎓ 3.7～3.8㎓
24.25～27.5㎓

∙ ’19.11월부터 신청 받아 33개 기
업 면허 부여

일본

3.6～4.1㎓
4.5～4.6㎓
27～28.2㎓
29.1～29.5㎓

4.6～4.8㎓
28.2～28.3㎓
28.3～29.1㎓

∙ ’19.12월 부터 면허신청(28.2～28.3㎓)
※ 그 외 대역은 ’20.12월 결정

영국 3.49～3.6㎓ 3.8～4.2㎓
24.25～26.5㎓

∙ ’19.12월부터 신청 받아 13개 면
허권자에게 794개의 면허 발급

미국

600, 850㎒ 대역
2.5㎓대역
3.55～3.7㎓
27.5～28.35㎓
37～40㎓

3.55～3.7㎓ ∙CBRS공급(’20.1월∼)

벨기에 3.4～3.8㎓ 3.8～4.2㎓ ∙의견수렴 개시(’19.12월∼)

네덜란드 3.5～3.7㎓ 3.4～3.45㎓
3.75～3.8㎓ ∙ ’26년 이후 공급 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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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LTE 서비스에도 이동통신사업자가 이동통신망을 통해 개별 기

업의 사설망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가 있었으나, 이동통신사업자와 별

개로 주파수를 분배해 공급하는 방식을 실제 도입하고 운영하는 측면에

있어서 독일, 일본, 영국이 가장 앞서있다. 다른 국가들은 주파수를 분배

해서 할당할 계획임을 밝혔으나, 실제로 대가를 받고 할당한 사례는 상

기한 국가들이다. 독일은 ’19년 11월부터 로컬 5G 주파수를 신청받아 주

파수를 공급하고 있으며, 일본은 ’19년 12월부터 신청을 받고 있다. 영국

도 ’19년 12월에 로컬 5G주파수를 신청받아 공급하고 있다. 한국도 ’21년

1월에 로컬 5G 주파수를 공급해 구축·운영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와 별개로 미국은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주파수 공유방식으로 로컬

5G를 추진한다. 미국은 ‘민간 광대역 무선서비스(CBRS : Citizens

Broadbane Radio Service)’ 주파수를 3계층으로 나누어, 가장 우선순위

가 낮은 GAA(General Authorised Access)를 로컬 5G 주파수로 이용할

수 있다. 미국은 우선순위 계층별 차별화를 둔 주파수 공유를 통해 상위

계층 서비스에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누구나 로컬 5G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로컬 5G 주파수를 공유방식으로 공급하는 미국의 사례는 주파수를 배

타적으로 공급하는 독일, 영국, 일본, 한국의 사례와 큰 차이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비교연구가 중요하다.

국가 5G 주파수
(공급 또는 예정)

로컬 5G 공급 또는 예정
주파수 대역 추진 현황

룩셈
부르크 3.42～3.7㎓ 3.7～3.8㎓ ∙로컬 사용을 전제로 의견수렴 중

스웨덴 3.4～3.72㎓ 3.72～3.8㎓ ∙지역면허 발급 예정(일정 미정)

대만
3.3～3.57㎓
27～29.5㎓

4.8～4.9㎓
∙ ’19말 정책 결정, ’20년 테스트용
주파수 공급, ’21년 이후 Local
5G 공급

말레이
시아

3.4～3.6㎓
24.9～26.5㎓

26.5～28.1㎓ ∙일정 미정

중국
2.515～2.675㎓
3.4～3.6㎓
4.8～5.0㎓

5.9～7.1㎓ ∙ B2B 용도로 활용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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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로컬 5G 관련 규제조항 및 분석틀

1. 로컬 5G 관련 규제조항

로컬 5G는 기본적으로 이동통신 기술을 이용한다. 따라서 이를 구축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동통신 주파수가 필요하며, 이동통신망

을 운영하기 위한 사업자 지위가 필요하게 된다. 사업자 지위는 통상 통

신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주파수를 획득하는 절차는 전파법에 규정되어

있다.

로컬 5G는 기존의 이동통신 서비스와는 차이가 존재한다. 기존의 이

동통신은 주파수를 활용하여 일반 개인(공중)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이 목적이었다면, 로컬 5G는 수요기업(또는 위탁받은 제3자)가 자신의

목적에 맞게 이동통신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존과는

다른 형태의 사업자가 주파수를 확보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

이므로, 사업자 지위에 대한 검토와 함께 공공자원인 주파수를 어떻게

공급할지가 주요한 이슈이다.

국가별로 이에 대한 규제방식은 상이하다. 사업자 지위를 부여하는 국

가와 부여하지 않는 국가로 나눌 수 있으며, 이와 함께 로컬 5G의 용도

를 한정하는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로 나눌 수 있다. 주파수를 공급하

는 방식에서도 공유하도록 하는 국가와 배타적 이용권을 부여하는 국가

로 나눌 수 있으며, 배타적 이용권을 부여하는 방식에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앞으로의 연구에서 이에 대해 비교분석할 계획이다.

로컬 5G 사업자 지위에 대해서는, 기존에는 없었던 새로운 사업자가

출현한 것으로 볼지, 아니면 사설망(자가망)의 연장으로 다룰지도 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 지위를 부여하는지가 나뉘어지게

된다. 아울러, 사업자지위를 부여하는 절차가 주파수공급과 연계되어 있

는 국가도 있으므로, 이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로컬 5G는 이동통신 기술을 사용하므로 주파수의 공급이 필요

하며, 신청자격, 면허·지역 단위, 할당대가 등에 대해 기존의 주파수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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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과는 다른 형태로 진행된다. 각 국의 로컬 5G 주파수 공급정책을 통해

이를 비교해본다.

로컬 5G를 공급하는 주요 국가들의 규제현황을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

다. 우선 로컬 5G에 관련된 한국의 규제현황을 살펴보면, 관련 법령으로

전기통신사업법 및 전파법이 있다. 전기통신사업법을 통해 사업자 지위

가 결정되며, 사업자 성격에 따라 주파수를 공급받는 형태가 달라지게

된다.

미국의 경우, 통신 및 전파 관련 법령은 ‘47 USC Ch 5. WIRE OR

RADIO COMMUNICATION’에 규정되어 있다. 사업자 지위에 관련해서

는 Telecommunication Service4)를 제공하는 Common Carrier로 구분하

게 되며, 통신법 체계 내에서 주파수를 관리하고 있다. 독일은 별도의 전

파법이 없이 통신법 체계를 유지하면서 주파수를 관리하고 있으며, 일본

은 통신법과 전파법이 따로 규정되어 있다. 영국은 통신법과 함께 무선

전신법을 운영하여 사업자지위는 통신법에서 주파수관리는 무선전신법을

통해 관리한다. 상세한 내용은 각 국의 사례분석을 통해 확인한다.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비교연구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였다. 먼저 비교

대상국가에서 로컬 5G 사업자에게 실제 적용되는 규제가 어떤 것이 있

는지를 검토하였다.

2. 규제의 분석틀

로컬 5G는 새롭게 도입되는 서비스이므로, 이를 어떤 역무로 구분하

여 사업자 지위를 부여할지가 규제정책의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다. 다만,

이동통신시장에 경쟁체계가 도입된 이후 현재 진입규제가 간소화된 상황

임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일부 국가는 주파수 공급과 사업자 면

4) Telecommunication Service는 설비에 관계없이 요금을 받고 공중에 전기통신

서비스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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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를 통합해 처리하는 경우도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사업자 지위에 따

라 로컬 5G 서비스를 일반 공중에게도 제공할 수 있는지도 검토하여야

한다.

다음은 주파수 공급에 관한 사항이다. 로컬 5G는 이동통신기술을 사

용하므로 주파수가 필수적이다. 주파수 공급방식이 공유방식인지 배타적

이용 방식인지를 구분하고, 이후에 배타적 이용방식 안에서 주파수를 할

당하는 방식인지 지정하는 방식인지로 나눌 수 있다.5) 아울러 주파수 신

청자격과 주파수 이용대가에 대해서도 비교할 수 있다. 신청자격으로는

로컬5G를 구축하는 지역·건물의 소유자만 허용할지, 아니면 제3자도 허

용할지 등이 있으며, 주파수 이용대가에는 면허료, 전파이용료, 할당대가

등이 있을 수 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위와 같은 기준으로 현재 이루어지는 로컬 5G 규제를 분석하면 비교

대상국가별 로컬 5G 규제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각국의 규제

정책에 따른 기대되는 효과를 비교해볼 수 있다.

각국의 로컬 5G 규제를 분석할 때, 이를 평가하는 기준이 필요하다.

2007년에 한국은 통신서비스 간의 경쟁이 확대되고 서로 다른 통신망이

점점 통합되는 통신시장의 발전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통신규제정책 로

드맵’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새로운 규제정책 로드맵은 통신시장에 활력

을 불어넣고 소비자의 후생증진을 목표로 세 가지의 기본정책 방향을 제

시하였는데, 이를 참고하여 로컬 5G 평가기준을 도출했다

5) 공유방식과 배타적이용방식을 구분하는 기준은 면허여부로 판단하며, 공유방식은 비면허

로 이용가능하고, 배타적이용방식은 면허를 발급받아 이용한다는 차이가 존재한다.

1. 사업자 지위를 획득할 필요가 있는지?

1.1 공중에 로컬 5G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2. 주파수 공급방식(공유, 할당, 지정)

2.1 주파수 신청자격

2.2 주파수 이용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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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맵에서는 규제완화, 특히 진입규제 완화를 통해 새로운 서비스 개

발과 투자확대를 유도하고자 하였다. 로컬5G에 이를 적용한다면, 사업자

의 자율성을 확대하여 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촉진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로드맵에 담긴 정책방향과 일정의 제시로 규제의 예측가능성

을 제고한다는 측면은, 로컬 5G에 있어서는 사업자에게 일정 수준이상의

사업의 안정성을 제공해야한다고 해석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통신사업

자간 경쟁을 촉진하는 측면은 로컬 5G에 있어서는 이동통신사업자가 제

공하는 5G와 경쟁하는 측면으로 해석할 수 있다. 로컬 5G는 기존 이동

통신사업자가 선점하고 있는 시장에 새로운 경쟁자를 참여시키는 정책으

로 해석될 수 있으며, 로컬 5G 서비스 제공이 자기의 수요외 타인으로

확장되어 기존 이동통신사업자와 경쟁하도록 만드는지가 주요 분석 포인

트가 된다.

앞에서 설명한 평가기준을 다시 정리하자면 3가지이다. 첫째는 사업자

자율성으로 시장초기 로컬 5G 활성화와 관계된 지표이다. 둘째는 안정성

으로 로컬 5G 서비스가 서비스 개시 이후 얼마나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지를 분석할 수 있는 지표이다. 셋째는 확장성으로 로컬 5G를 다양

한 사용자 및 다른 분야로 파급하기 용이함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사업자 자율성에 관계되는 상기의 기준은 사업자 지위 획득 절차와

주파수 공급방식이다. 사업자 지위 획득 절차가 간소화될수록 진입규제

강도가 약하므로 사업자자율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주파수를 공급할

때 필요한 자료수준, 절차도 사업자자율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간단

하게 시스템을 통해 확인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으며, 규제당국의 심사

가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아울러 주파수를 제공받기 위해 다수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안정성은 시장에 참여한 이후에 얼마나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와 관계된다. 이는 주파수 공급방식과 크게 관련이 있으며, 기

▪규제완화로 새로운 서비스 개발과 투자확대를 유도

▪정책방향과 일정의 사전제시로 규제의 예측가능성 제고

▪통신사업자간 경쟁을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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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으로 제시되지 않았으나 주파수 사용기간과도 연관이 되는 지표이다.

확장성은 로컬 5G가 용도가 제한되는 지 여부와 관련 있다. 공중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때, 빠르게 서비스가 확산될 수 있으나,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반대의 경우가 발생한다. 아울러, 이용대가가 저렴할 경

우, 투자부담이 줄게되어 로컬 5G 사용자의 확산에 기여한다.

비교대상국가의 로컬 5G 규제현황을 상기의 기준과 지표로 분석할 경

우,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 표2-4. 로컬 5G 규제의 분석틀 >

구분 미국 독일 일본 영국 한국

1. 사업자 지위 필요

 1-1) 공중에 서비스 가능

2. 주파수 공급방식

 2-1) 신청자격

 2-2) 이용대가

평가 1. 사업자 자율성

평가 2. 안정성

평가 3. 확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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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주요국의 로컬 5G 정책 사례 분석

제1절 미국

1. 이동통신 산업현황

미국 이동통신 전체 가입자는 3억 4,709만명으로, 그 중 5G 가입자는

517만명(1.5% 수준)이다. 대부분은 4G 가입자(3억 1,263만명, 90.1% 수

준)이며, 일부가 2G 및 3G를 이용 중이다.

미국 주요 이동통신 사업자는 Verizon, AT&T, T-Mobile이며, 그 외

에 US Cellular, Dish Wireless 등이 있으며, 주요 이동통신사업자들은

모두 5G를 상용화하였다. Verizon의 가입자수는 1억 2,806만명으로

36.9% 비중이며, AT&T는 1억 78만명으로 29.0%, T-Mobile은 1억 2223

명으로 32.3%이다. 기타통신사의 가입자는 603만명으로 1.7% 수준이다.

< 표3-1. 미국 이동통신 가입자 현황 >

미국 이동통신산업의 근래 가장 큰 변화는 T-Mobile(기존 3위 사업

자)과 스프린트(기존 4위 사업자)간의 합병을 들 수 있다. T-Mobile은

스프린트와의 2020년 4월 합병을 통해 가입자, 매출액 등 시장점유율을

대폭 확대하였는데, 이는 전국망을 갖춘 4대 이통사를 중심으로 경쟁구

도가 유지되어 왔던 미국 통신시장에서 시장구도 재편이 이루어짐으로써

ICT 산업이 완전히 재구성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기술방식 가입자수
2G 707만명
3G 2,222만명
4G 3억1263만명
5G 517만명
전체 3억4709만명

통신사 가입자수
Verizon Wireless 1억2806만명
AT&T 1억78만명
T-Mobile (합병후) 1억1223만명
기타 603만명
전체 3억4709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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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Mobile 스프린트 합병시 조건으로 스프린트의 선불사업 및 주파수

를 포함한 이동통신 자산을 Dish(신규 사업자)로 넘기고 MVNO 네트워

크를 T-Mobile이 Dish에 제공함과 동시에, Dish도 5G 커버리지를 대폭

확대하는 조건을 부여받았다. 위성TV사업자인 Dish가 제4이동통신사업

자로 진입하지만 신규 가입자 유치 및 5G 투자가 어려워 기존 이통사와

는 격차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5G 측면에 있어서는 Mid Band라 지칭하는 CBRS 주파수(3.55~3.7㎓

대역, 150㎒대역폭)를 올해부터 공급하였으며, 올해 2월부터 CBRS를 주

파수를 이용하여 수요기업들이 로컬 5G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

울러, 이통사들도 CBRS 주파수를 2020년 8월에 경매받아 이동통신 서비

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20년 12월부터는 추가적인 주파수 경

매(3.7~3.98㎓, 280㎒대역폭)가 예정되어 있다.

미국 스마트폰 시장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애플에서 5G를 지원하는

단말이 2020년 10월에 출시되었으므로, 5G 가입자는 점차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설망 시장 측면에서, 미국은 장비 벤더와 개별 기업을 중심으로

CBRS 주파수와 LTE 기술을 활용한 사설망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

2019년 4월 페덱스(Fedex)가 노키아와 협력하여 CBRS 주파수 기반

LTE 사설망을 구축하고, 운송용 항공기 유지보수에 활용하는 방안을 테

스트하겠다고 발표한 것이 대표적 사례이다. 버라이즌(Verizon)은 2020

년 10월에 마이크로소프트(MS) 및 노키아와 5G 사설망 분야에서 협력

하고, 공장 자동화, 비용 절감, 데이터 트래픽 속도 개선 효과를 실현하

는 기업 전용 네트워크로 5G 사설망을 제공할 것이라고 구체적인 타깃

대상과 전략 방향을 공개했다. AT&T는 사설망 분야에서 에릭슨과 협

력하여, LTE 기반의 사설망으로 사업을 시작하지만, 조만간 5G 사설망

으로 협력 분야를 확장할 계획이다. 아마존, IBM, 애플 등도 5G 사설망

시장에 참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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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5G 및 관련 정책 추진경과

FCC는 18년 9월 ‘5G FAST 플랜’을 채택하였다. 동 플랜에는 ‘광대

역 주파수 공급’, ‘인프라 촉진 정책’, ‘규제개선’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

다. 5G 광대역 주파수 공급에 CBRS 주파수를 포함시켰으며, 우선순위

계층을 나누어 우선순위가 높은 계층은 경매를 통해 할당함과 동시에 우

선순위가 낮은 계층에서는 비면허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수요

기업들이 주파수 경매를 통하지 않고 비면허 주파수를 활용하여 로컬 5

G를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미국은 이동통신 서비스의 수요 급증에 따른 주파수 부족 현상

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주파수 공급 방안을 검토하였으며, 이러한 노

력의 일환으로 진화된 주파수 접속 기술6)을 통해 주파수를 공동사용하

는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이는 면허기반의 주파수 공급방식으로는 다양한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려우므로, 시공간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채널을

기술중립적으로 이용하려는 개념에서 비롯된다.

미국의 통신방송규제기관인 FCC(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는 미국 대통령직속 과학기술 자문기구인 PCAST(President’s Council of

Advisors on Science and Technology)의 권고를 반영하여, 군사 및 위

성에서 사용 중인 3.55 ~ 3.7GHz대역 주파수를 공동 사용을 통해 시민들이

광대역 주파수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민광대역무선서비스

(CBRS: Citizens Broadband Radio Service)’ 대역으로 신설하는 규정을

마련하였다.7) CBRS는 2012년 7월 처음 제안된 이후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 및 재검토를 통해 2016년 5월 최종 법안이 확정되었다.8)

6) 기존 주파수 이용자를 보호하면서 미사용 주파수를 찾아 사용할 수 있는 간섭보호 기술

(스펙트럼 센싱, Geolocation DB접속 기술 등)을 적용한 기술을 의미한다.
7) 당초 3.5㎓ 대역은 무선측위, 국방 레이다 시스템, 비연방용 고정형 위성서비스 등의 용

도로 이용되었으며, 국가광대역계획(National Broadband Plan)에 따라 기존 공공 주파수의 

회수·재배치를 통한 상업용도로의 전환이 고려되었었다. 그러나 기존 공공 주파수의 회수·

재배치에 소요되는 비용적 한계 등으로 인한 어려움이 예상되면서 회수·재배치 과정 

없이 스몰셀 등을 활용해 공공과 민간이 주파수를 공동 사용하는 CBRS가 도입되었다.
8) CFR Title 47 PART 96 Citizens Broadband Radio Service, FCC(2015), Report and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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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별도의 로컬 5G 정책을 마련하지 않고 주파수 공동사용 정책

을 추진하였으나, 계층을 나누어 주파수를 이용한다는 공동사용 정책의

결과로 인해, 로컬 5G를 비면허 주파수를 활용하여 도입할 수 있다는 특

징이 있다.

3. 사업자지위

미국은 통신법 1996(Telecommunication Act 1996)에서 통신서비스를

Telecommunication Service와 Information Service로 분류하고 있으며,

Telecommunication Service를 제공하는 통신사업자는 설비보유 유․무

와는 관계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공중에 비차별적 조건으로 서비스를 제

공하는 Common Carrier와 그 외의 Non-Common Carrier로 분류하고

있다.

< 표3-2. Common carrier, Non-Common Carrier 분류 >

미국 통신방송규제기관인 FCC는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사업자로

부터 등록을 받는다. 사업자가 영리 목적이 아닌 경우에도 이는 동일하

며, 기본적인 사항을 기입하고 별다른 조건이 없으므로, 주파수 제약이

있는 무선통신을 제외한 사실상 모든 통신시장의 진입이 자유롭다고 볼

수 있다. 이동전화서비스의 경우 FCC로부터 주파수 할당 및 설비의 설

치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하나, 할당받은 주파수로는 어떠한 형태의 서비

스도 제공 가능하다.

Second Further Notice of Proposed Rulemaking; FCC(2016),Order on Reconsideration and 

Second Report and Order 

Common Carrier Non-Common Carrier

정의
영리를 목적으로 유무선 통신 또는

에너지의 전송을 제공하는 사업자
Common Carrier가 아닌 사업자

종류

1. Local Exchange Carrier

2. Interstate Exchange Carrier

3. Reseller 등

1. 시장의 영향력이 적은 사업자

2. 관공서 또는 학교

3. 자가망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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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3-1. 미국 통신사업자 신청양식 >

다만, 미국의 로컬 5G는 주파수 공유 방식으로 공급하므로 로컬 5G

서비스에 대해 기존과 다른 방식으로 사업자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 47

CFR PART 969)에 따르면, 미국은 CBRS(Citizens Broadband Radio

Services)를 활용하여 3계층으로 나누어 로컬 5G를 위한 주파수를 공급한

다. CBRS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계층은 Incumbent 사용자로 기존에

9) CFR 홈페이지 참조, https://www.ecfr.gov/cgi-bin/retrieveECFR?gp=&SID=0076fe7586178336

d9db4c5146da8797&mc=true&n=pt47.5.96&r=PART&ty=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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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주파수를 사용한 미 해군 해상레이더 등이다. 다음 우선순위 계층은

PAL(Priority Access License)로 동 주파수를 경매로 할당받은 사업자이

다. 가장 우선순위가 낮은 계층은 GAA(General Authorised Access) 사용

자로 별도의 사업자 지위를 요구받지 않는다. 로컬 5G를 이용하려는 자는

우선순위가 가장 낮은 GAA 사용자로서 비면허 형태로 해당 주파수를 이

용하게 된다.

< 그림3-2. CBRS 3계층 구조 >

GAA사용자가 되기 위해서는 공유주파수를 관리하는 SAS(Spectrum

Access System)에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절차는 주파수를 공급받는 절

차와 연계되어 있다. CBRS를 이용하여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도 무방하

므로, 공중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GAA User는

PAL의 권한을 보호해야 하므로 이에 대한 제약사항이 발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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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을 대표하는 5G단체인 5G Americas는 CBRS 시스템을 활용하여

미국의 특별한 사업자 지위 없이도 5G 특화망을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

고 평가하였다.

4. 주파수 공급방식

미국은 주파수 공동사용 방식을 통해 로컬 5G 서비스를 위한 주파수

를 공급한다. 제공하는 주파수 대역은 3.5GHz CBRS(Citizens Broadband

Radio Service)대역으로 면허대역에 대한 공동 사용 방식으로 주파수를

공급한다. 주파수 공동사용이란 시간과 지역적으로 이용되지 않는 주파

수를 찾아 기존 이용자 및 타 공동사용자와의 간섭을 고려하여 주파수를

이용하는 것이다.10)

CBRS는 DB(Database) 기반의 스펙트럼 관리 방식을 기반으로 운영

된다. DB 기반의 스펙트럼 관리 방식은 기본적인 스펙트럼 관리 절차에

있어 사람에 의해 조정 과정이 이루어지는 수동적 처리 과정과 동일하나

무선접속을 원하는 사용자들의 증가 및 미사용 주파수에 대한 집중적인

공동사용 필요성의 확산, 전파 분석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처리능력 확보,

실시간에 근접한 무선기기 및 사용자 조정 과정의 필요성 증가에 의해

기존 수동적인 주파수 조정과정을 자동화한 형태라고 정의할 수 있다.

CBRS의 SAS(Spectrum Access System)11)는 동적 DB 기반 스펙트

럼 관리 방식(Dynamic Coordination Database)에 해당하며, 다양한 종류

의 무선망 배치형태 및 서비스 종류가 존재하고, 기존 기술규칙이 적용

되기 어려운 서비스 환경에서 면허 및 비면허 사용자로부터의 접속 요구

발생시, 동적으로 간섭보호 및 이용 가능 채널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FCC는 인증받은 5개의 민간 사업자(Amdocs, CommScope, Federated

10) 기존의 대표적인 공동사용 사례는 WiFi로 무선단말기가 WiFi 공유기에 특정 주파수 채

널의 점유 여부를 묻고 공유기가 확인 후 해당 채널이 비어 있다는 메시지를 받은 경우

에 한해 송수신하여 간섭을 회피하면서 주파수를 공동사용한다.
11) 주파수접속시스템(SAS)은 사용자의 위치 정보와 면허 정보를 토대로 주파수 접속을 관

리하여 간섭 없는 주파수 공동사용 환경을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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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reless, Google, Sony)가 운영하는 SAS 시스템 운영을 시작했다.12)

미국의 3.5GHz CBRS 대역은 인컴번트 사용자, 주파수 공동사용 면허

권자(PAL), GAA(General Authorized Access) 사용자로 3개의 계층으로

구성된다. 간섭보호가 필요한 인컴번트 사용자로 해군 해상 레이더 및

군 지상 레이더, 고정형위성지구국, 광역 무선인터넷 서비스가 존재하며,

주파수 공동사용 면허권자는 주파수 할당 경매를 통해 지역면허를 갖게

된다. 비면허 기반의 주파수 공동사용이 가능한 GAA 사용자로서 로컬

5G가 이에 해당한다. GAA 사용자는 다른 GAA사용자, PAL, 인컴번트

사용자를 전파간섭에서 보호해야 하며 전파간섭 하지 않는 범위에서 주

파수를 사용할 수 있다. GAA 사용자보다 상위 우선순위인 PAL은 인컴

번트 사용자를 전파간섭에서 보호해야 한다. 인컴번트 사용자를 보호하

기 위해 SAS 시스템과 센서를 실시간적으로 연동시켜 이를 달성한다.13)

CBRS는 카운티(county) 규모 당 최대 7개 주파수를 공동사용하는 형

식이므로, 로컬 5G에 대해 별도 이용대가를 지불할 필요는 없으며, 소정

의 주파수를 관리하는 시스템(SAS) 이용비용만 지불하면 된다.

GAA 사용자가 주파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SAS에 먼저 등록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소유자, 위치, 전송특성 등의 등록정보가 필요하다.

SAS에 등록요청이 승인될 경우, ID가 발급되며, 등록된 정보에 맞게 주

파수를 이용할 수 있다.

12) FCC 홈페이지 참조, 1차승인 https://docs.fcc.gov/public/attachments/DA-20-110A1.pdf, 2

차승인 https://docs.fcc.gov/public/attachments/DA-20-437A1.pdf
13) FCC의 무선국 관리 DB로부터 보호대상 인컴번트 사용자의 정보 수신이 가능한 SAS와 

함께 로컬 인컴번트 사용자의 동작 유무를 전파 센싱을 통해 거의 실시간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ESC(Environmental Sensing Capability) 센서(또는 센서망)가 연동되어 동작한다. 

즉, SAS는 CBSD의 사용신청 및 동작관리를 비롯하여 ESC로부터 전달되는 센싱 정보 획

득과 이를 통해 CBSD 동작 가능 유무를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

한, ESC는 전파 센싱을 통해 군 해상 레이더를 비롯한 인컴번트 사용자에 대한 항시적

인 동작 유무 판단 및 해당 센싱 정보를 SAS에 전달하게 된다.

https://docs.fcc.gov/public/attachments/DA-20-110A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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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3-3. CBRS 신청양식 >

5. 정리

미국은 로컬 5G를 위한 별도의 사업자 지위는 필요하지 않고 비면허

형태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며, 공중에게도 로컬 5G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주파수는 공유방식으로 제공되며, 신청자격도 따로 제한을 두지

않는 상황이고, 이용대가는 시스템 이용비용만 지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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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독일

1. 이동통신 산업현황

독일 이동통신 전체 가입자는 1억 1,258만명으로, 그 중 5G 가입자는

83만명(0.8%)이다. 대부분은 4G 가입자(3억 1,263만명, 73.2%)이며, 3G

가입자는 1,701만명(15.1%), 2G 가입자는 1,236만명(11.0%)이다.

독일 주요 이동통신 사업자는 Deutsche Telekom(미국 T-Mobile 모

회사), O2(Telefonica 자회사), Vodafone이며, 그 외 사업자는 MVNO일

뿐 이동통신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지는 않는다. Deutsche Telekom

의 가입자수는 3,946만명으로 35.1% 비중이며, O2는 4,260만명으로

37.8%, Vodafone은 3,052만명으로 27.1%이다.

현재 가입자수가 가장 많은 O2는 5G 서비스를 상용화하지 않은 상황

이며, Deutsche Telekom과 Vodafone만 상용화한 상황이다.

< 표3-3. 독일 이동통신 가입자 현황 >

독일의 이동통신시장이 4사 경쟁체계에서 3사 경쟁체계로 변화한 것

은 2014년이다. 독일 이동통신시장 3위 사업자인 Telefonica

Deutschland와 4위 사업자인 E-Plus 합병에 대해 EU 경쟁당국은

Telefonica의 안을 수용하여 조건부 승인을 결정하였다. 합병으로 경쟁제

한성에는 우려가 있으나, 경쟁하게 될 MVNO의 진입 및 확대를 담보하

는 장치를 마련하는 등의 조건을 합병조건으로 부과하였다.14)

14) 독일 경쟁당국은 동 사건이 독일 소비자들에게 큰 폐해를 가져온다는 점을 근거로 독

기술방식 가입자수
2G 1236만명
3G 1701만명
4G 8237만명
5G 83만명
전체 1억1258만명

통신사 가입자수
Deutsche Telekom 3946만명
O2 4260만명
Vodafone 3052만명
전체 1억1258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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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망 시장 측면에서, 독일은 ‘인더스트리 4.0(industry 4.0)’ 등 산업

분야의 디지털 전환 정책이 강력히 추진되고 있어 사설망 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우디와 메르세데스 같은 자동차 제조사, 바이에른

방송(Bayerischer Rundfunk)와 같은 방송사, 그리고 하노버 산업 박람회

를 주최하는 도이치메세(Deutsche Messe AG)와 같은 이벤트 업체들이

사설망 구축을 위해 주파수를 획득하였으며, 독일 항공사 ‘루프트한자

(Lufthansa)’와 독일 전기차 제조사인 e.Go 생산시설에도 보다폰과 5G 사

설망을 구축하였다.

2. 5G 및 관련 정책 추진경과

독일 정부는 5G가 디지털 혁신을 가져 오는 핵심 기술임을 인지하고

17.7월에 ‘5G 전략(5G strategy for Germany)’을 발표하였다. 동 전략에

는 ‘단계적 네트워크 구축’, ‘수요에 기반한 주파수 공급’, ‘통신업계와 수

요산업간의 협력촉진’, ‘R&D지원’, ‘거점지역의 5G 개시’ 등이 담겨있다.

5G 주파수공급 부분에서는 연관 산업환경 요구사항을 포함해 주파수 요

구사항을 담겠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림3-4.>  독일, 5G 전략의 주요내용

일 경쟁당국으로의 이관을 요청하였으나, EU 경쟁당국은 거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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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통신청은 5G 주파수 공급에 대해 검토하였으며, 전국용 광대역

5G 주파수를 요청하는 통신사업자와 지역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주파수

가 필요하다는 연관산업계 의견을 받아 로컬 5G 주파수를 분배하는 정

책방향을 ’19.3월에 확정하였다.15) 로컬 5G 주파수 공급방안에 대해서는

’18.8월부터 로컬 5G 초안을 개발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받아왔으며,

수차례 청문을 거쳐 ’19.11월에 로컬 5G 주파수 관리 규정을 제정하였다.

독일의 경우에는 디지털혁신을 위한 인프라로 5G를 이용하기 위해 연

관기업들이 로컬 5G 주파수 수요를 강력하게 제기했다는 특징이 있다.

3. 사업자지위

독일은 로컬 5G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주파수 확보가 필요하고

이를 위한 사업자 지위가 필요하다. EU는 ’02년 통신사업에 대해 일반인

가(General Authorization)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독일은 EU의 규제

체계를 따르고 있다. 일반인가에 따라 사업자는 허가와 같은 규제기구의

결정이나 행정 조치가 없이 신고(notification)만으로 사업 개시가 가능하

도록 되어 있다. 다만, 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주파수, 번호자원

등은 별도의 절차를 거처 획득할 필요가 있다.

2002년에 정립된 EU의 규제체계는 융합된 시장과 기술진보에 맞추어

통신네트워크 뿐 아니라, 모든 공중 전자통신서비스를 하나의 체계로 포

괄하게 되었고, 기존의 면허지침보다 개별허가의 조건과 의무 규제를 완

화하는 경향을 보인다. 일반인가 지침의 기본 개념은 기존 각국 규제기

관에 귀속된 재량권을 제거함으로써 기존 규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

며, 지침은 모든 공중 및 사설 전자통신네트워크와 전자통신서비스에 적

15) 독일이 로컬 5G를 제도화하고 주파수 대역을 배분하는 정책을 실시하지만 이에 대한 

반발도 상당하였다. 대표적으로 유럽MNO 중 하나인 Orange의 반발을 들 수 있는데, 

Orange는 5G 서비스의 성장으로 향후 주파수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한정

자원인 주파수를 로컬 5G용으로 배분하면 향후 MNO 간 주파수 확보 경쟁이 심화될 것이고, 

또한 MNO를 이용해 5G를 도입할 소규모 기업들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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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되고 있다.

<표3-4.>  EU의 전자통신 관련 서비스 분류

계층 서비스

콘텐츠
시청각미디어서비스

(Audiovisual Media Service)
Linear 서비스

Non-Linear 서비스
정보사회서비스(Information Society Service)

전송
전자커뮤니케이션서비스(ECS: Electronic Communications Service)
전자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ECN: Electronic Communications Network)

  자료: 이상우 외(2006)

EU의 인가지침의 핵심은 전자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와 서비스의 통

합(harmonized)된 시장을 확립하는 것으로, 개별면허(Individual

Licenses)를 일반인가(General Authorization)로 대체한다는 원칙을 제시

하였다. 개별면허가 일반인가로 전환됨에 따라 사업자는 허가와 같은 규

제기구의 결정이나 행정 조치가 없이 통지(notification)만으로 사업 개시

가 가능하게 되었으나, 다만 이 때 예외적으로 주파수대역과 번호 할당

의 경우에는 특별 조건의 적용이 존속하고 있다.

<표 3－5>  EU의 개별면허 필요 및 인가 조건

구 분 내 용

개별 면허가

필요한 경우

(ⅰ) USO를 포함한 의무가 부과되어야 하는 공중음성전화

(ⅱ) 번호와 주파수(희소자원) 이용권의 허가

(ⅲ) 의무조건이 EU에 의해 사전 지정된 SMP보유 사업자에게 부과되어야 하는 경우

(ⅳ) 공공 혹은 사유지에 대한 접근권의 허가

EU 인가

지침 상

일반인가를

위한 조건

 1. 2002/22/EC 지침(보편적 서비스 지침)에 따른 보편적 서비스 기금에 금전

적 기여

 2. 이 지침 제12조에 따른 행정 부담금(Administrative charges) 납부

 3. 2002/19/EC 지침(접근 지침)에 따른 서비스의 호환성 확보와 네트워크 간

의 상호접속

 4. 2002/22/EC 지침(보편적 서비스 지침)에 따른 조건을 포함하여 국가번호

부여 계획으로부터 최종 사용자에게로의 번호의 접근가능성

 5. 적용 가능한 경우, 기반작업의 적절한 실행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재정적 

또는 기술적 보장을 포함하여 2002/21/EC 지침(규제틀 지침)에 따라 설비

병설 및 설비공동사용과 관련된 연관된 공공 또는 사유지에의 접근 또는 

사용의 부여에 연관된 요건뿐만 아니라 환경, 도시 및 국가 계획 요건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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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통신법(Telekommunikationsgesetz, TKG)의 섹션6에서는 통지에

대한 근거조항을 제공한다. “영리 목적으로 공중 네트워크를 운영하거나

공중이 접근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누구나 연방통신청

(Bundesnetzagentur)에 사업개시, 중단, 변경 등을 지체없이 통지해야 한

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되어 있다.

통지에 필요한 양식에는 제1 항에 따라 운영자 또는 공급자를 식별하는

데 필요한 정보, 특히 상업 등록 번호, 주소, 네트워크 또는 서비스에 대한 간략

한 설명 및 활동 시작 예상 날짜가 포함되어야 하며, 연방 네트워크 기관에서

규정하고 게시 한 양식을 사용하여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다음과 같으며, 사

업계획서와 같은 영업에 관련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16)

구 분 내 용

 6. 2002/22/EC 지침(보편적 서비스 지침)에 따른 ‘의무전송(Must-carry)’ 의무

 7. 전자통신분야에 특정한(specific) 개인 정보와 프라이버시 보호

 8. 2002/22/EC 지침(보편적 서비스 지침)에 따른 조건을 포함하여 전자커뮤

니케이션 분야에 특정한 소비자 보호 규칙

 9. 불법 ․유해 콘텐츠 전송의 제한

10. 이 지침에 따른 통보 절차에 의거하여 이 지침에 포함된 다른 목적을 위하

여 제공되는 정보

11. 개인정보 처리 및 그러한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에 있어 유자격 국가기관이 

합법적인 수집을 가능하도록 조치

12. 주요 재난 중 긴급 서비스 및 기관과 공중에의 방송 사이의 통신을 보장하

는 사용 조건

13. EU법령에 따라 일반공중이 전자통신네트워크에 의해 발생하는 전자기파 

장소로 노출되는 것을 제한하는 조치

14. 2002/19/EC 지침(접근 지침)에 따라 전자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또는 서

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이 지침의 제6조 제2항에서 제공하

는 것 이외의 접근(access) 의무

15. 전자적 양립성에 관련한 회원국의 법적 유사성에 관한 1989년 5월 3일자 

유럽회의 89/336/EEC 지침에 따라 전자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및/ 또는 

서비스 사이의 전자기적 간섭을 방지하기 위한 조건에 의하여 포함되는 

2002/ 19/EC 지침(접근 지침) 및 2002/22/EC 지침(보편적 서비스 지침)

에 따라 공공 커뮤니케이션의 완전성 유지 

16. 97/66/EC 지침에 따라 승인받지 않은 접근에 대하여 공공 네트워크의 안전 확보 

17. 그러한 사용이 이 지침의 제5조 제1항에 따라 사용의 개별적 사용권의 부

여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 1999/5/EC 지침 제7조 제2항에 따른 라디오 주

파수의 사용을 위한 조건

18. 프레임워크 지침의 표준 및 세부사항에 따른 적합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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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통신청은 요청이있는 경우 1 주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통지의

완전성을 확인하고 회사가 법에 따라 부여 된 권리에 대한 권리가 있음

을 인증하도록 되어 있다.(제3항) 연방통신청은 통지된 회사 목록을 정

기적으로 게시한다(제4항).

4. 주파수 공급방식

독일에서 주파수는 공공재로 이해되므로 그에 대한 일반적∙배타적

이용은 허가를 요한다(공물의 특허사용권). 즉 주파수할당으로 인해 부

여되는 주파수이용에 관한 배타적 권리는 주파수이용허가 처분에 근거한

공법상의 권리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주파수이용권이 부여되는 방식은

이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우에 따라 다르다.

주파수할당의 전통적인 형태는 일반 공중 또는 일반적 표지에 의해

특정할 수 있는 인적 범위의 자들에 대해 규제기관이 특정 주파수 이용

을 직권으로 일반 할당하는 것이다. 이것이 전통적 형태로서 일반할당이

라 불리는 것은 이러한 할당 방식이 주파수제공이 충분히 여유 있고 기

술적 문제도 없는 영역에서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주파수제공이 넉넉하더라도 전파혼신 등의 기술적 위험이 있거

나 비효율적인 주파수이용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일반할당 대신 행정행위

16) 연방통신청 홈페이지, https://www.bundesnetzagentur.de/EN/Areas/Telecommunications/Co

mpanies/Notification/NotificationRequirement-node.html

< 독일 전기통신사업자 통지양식 주요내용 >

A. 회사명세

B. 통지이유

C. 통신설비보유여부

D. 통신서비스, 영리목적으로 서비스 제공여부 (서비스 성격, 재판매여부 등)

E.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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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형식으로 개별할당이 이뤄지게 된다. 따라서 자연인∙법인 등은 주파

수할당의 요건들, 가령 어떤 주파수 대역이 주파수이용계획에 따라 그

이용목적이 확정되어 있고, 이용이 실제 가능하며, 신청자가 주파수를 효

율적이고 장애 없이 이용할 수 있다는 요건이 충족되면, 청구인이 그와

같은 요건에 충족하는 주파수에 대하여 주파수할당을 요구할 수 있는 청

구권을 갖게 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신청자가 ‘특정한’ 개별주파수의 할

당에 대한 청구권을 갖는 것은 아니고(법 제55조 제5항), 할당된 주파수

이용관계의 변경은 제한적으로만 가능하다(법 제55조 제7항).

할당가능한 주파수가 충분하지 않거나 특정 주파수에 대해 여럿 신청

이 있는 경우에 연방통신청은 경매절차나 입찰절차를 통해 주파수 할당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법 제55조 제9항, 제61조).

독일 주파수관리제도 프로세스의 다음과 같다. 우선 연방경제부에서

주파수의 용도에 관한, 상대적으로 추상적인 영역배분계획을 수립(법 제

53조 참조)하여 이를 법규명령 형식으로 입안한다 .그리고 이에 근거하

여 연방통신청이 주파수 이용에 관한 세부적 사항을 정하는 구체화된 주

파수이용계획(법 제54조 참조)을 수립하게 되는데, 이는 일반 공중의 절

차 참여를 보장하는 계획절차를 통해 이루어진다. 이후 개별∙구체적인

주파수할당(법 제55조)은 이 계획에 기초한 것이다. 그런데 주파수영역

배분계획이 법규명령 형식으로 제정되는 것과 달리 주파수이용계획은 행

정 내부적 효력을 갖는 행정규칙인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따라서 주파

수이용계획은 그 자체에 직접적인 외부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행정 스스로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리 위반여부

에 의한 간접적 통제만이 가능하게 된다.

독일은 로컬 5G 주파수로 3.7~3.8GHz대역을 공급하며, 동 주파수 대

역에 대해 연방통신청은 ‘3.700-3.800MHz 주파수 범위 (VV 로컬 광대

역)에서 로컬 주파수 사용을 위한 주파수 할당에 대한 관리 규정’을

2019년 11월에 제정하였다.17)

17) 연방통신청 지역할당 참조, https://www.bundesnetzagentur.de/SharedDocs/Downloads/DE/

Sachgebiete/Telekommunikation/Unternehmen_Institutionen/Frequenzen/OffentlicheNetze/L

okaleNetze/20191119_Verwaltungsvorschrift3.7-3.8GHz_pdf.pdf?__blob=publicationFile&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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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규정에서는 "무선 네트워크 액세스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3,700MHz-3,800MHz 대역에 대한 향후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스를 위한

기본 프레임 워크 조건"이 포함되어 있으며, 해당 주파수의 효율적이고

간섭없는 사용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또는 국제 조화 계약으로

인해 나중에 변경 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조건1(주파수 할당 영역)에서 지역 주파수 사용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

할 수 있으며, 특히 토지 또는 회사 건물에 대한 주파수 할당임을 명시

한다. 또한 토지는 경제적 용도 나 외관상 재산 법상 여러 가지 속성이

있더라도 하나의 단위를 형성하는 지표면의 일부로 간주되며, 산업 단지

와 전시장, 농업 및 임업 지역 등에 차등을 두고 잇다. 신청자격으로는

재산의 소유권뿐만 아니라 동일한 것을 이용권(예 : 임대, 임대) 또는 해

당 권한이있는 사람의 해당 커미셔닝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

한 맥락에서 여러 부동산 소유자 z. B. 상업 지역의 전체 지역에 대한

주파수 할당 공동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설명한다.

조건2(주변 지역에서 무선 호환성 보장)에서 로컬 5G 사용자는 기술

호환성을 유지하면서 인근의 기존 주파수 사용자의 전파사용에 간섭을

< 3,700MHz-3,800MHz 대역에 대한 기본 프레임워크 조건 >

1. 주파수 할당 영역

2. 주변 지역에서 무선 호환성 보장

3. 주파수 사용 규정

4. 주파수 할당 및 주파수 사용 개념

5. 사용 시작, 주파수 할당 취소

6. 보호되는 주파수 용도

7. 국경 지역 라디오 방송국의 주파수 조정

8. 시간 제한

9. 배정 정보

10. 이용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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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리적으로 또는 기술적으로 인접한 주파수

사용자의 호환 가능하고 효율적이며 문제없는 사용을 보장하려면 다른

기지국 운영자와 계약이 필요하며, 주파수는 인접 주파수 사용에 큰 방

해를 주지 않고 다른 주파수 사용과의 호환성없이 할당 영역에서 주파수

를 사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다른 기지국의 운영자와

협의를 통해 호환 가능한 주파수 사용을 성공적으로 설정할 수없는 경우

연방통신청은 간섭을 줄이기 위해 주파수 관련 사양을 만들 수 있다.18)

연방통신청은 유효한 국제 조화 결정(예. CEPT보고서 67, ECC보고서

296)을 기반으로 이러한 주파수 사양을 설정한다고 설명한다.

조건3(주파수 사용규정)에서는 로컬5G주파수(3,700MHz-3,800MHz)가

인접 주파수 범위에서 서로 다른 애플리케이션이 공존하도록 유럽차원의

주파수 정책(2019.1.24일에 수정된 유럽조화대역 3,400MHz-3,800MHz)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로컬5G 주파수를 사용할 경우에는 10MHz단위로

할당되며, 가드밴드는 지정되지 않고, TDD만 사용 가능하다. 이통사가

사용하는 3,700MHz 미만의 인접 전국 사용에 대한 주파수 보호대역은

3,700MHz 이상의 지역 할당 보유자가 확보해야 하며, 이통사(전국 단위

주파수 할당자)는 3,700MHz 이상의 범위에서 주변 사용에 대한 스펙트

럼 보호 거리(보호 대역)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

조건4(주파수 할당 및 주파수 사용 개념)에서는 할당은 10MHz 블록

또는 그 배수 단위로 이루어지며, 신청 사업자가 주파수 사용 개념에서

주파수 요건을 제시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주파수 요구 사항은 계획된

비즈니스 모델을 기반한 주파수 사용을 제시되어야 하고, 특히 효율적인

주파수 사용을 입증하도록 하고 있다.

조건5(사용시작, 주파수 할당 취소)에서 로컬5G 사업자는 연방통신청

에 주파수 사용 시작 및 종료를 알려야 하며, 연방통신청은 통신법 섹션

63에 따라 할당 후 1년 이내에 사용이 개시되지 않은 경우 할당을 취소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18)  5G용 로컬 면허 신청자는 설비를 설치한 후에 독일 전문기관으로부터 기지국에서 발

신하는 전파에 대한 계측 시험을받아 통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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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10(이용대가)는 다음과 같으며, 예시로 100㎒ 대역폭을 주거밀집지

역에 10,000㎡ 이용시, 1년간 130유로(17만원)을 지불하게 된다.

∙Fee(€) = 1,000 + B․t․5․(6+)
- 기초가액 €1,000 (한화 약 130만 원)
- B : 할당 대역폭(최소 10㎒에서 최대 100㎒)
- t : 할당기간(최소 1년에서 최대 10년)
-  : 할당지역(면적으로 ㎢기준)

※ 1 : 주거 및 공공·상업 지역, 2 : 그 외 지역
- 5 : 경제적 가치 및 기술혁신 계수

이용대가는 요청된 대역폭 및 할당기간에 따라 증가하게 된다. 또한,

기본 금액 1,000 유로의 경우에는, 전문적인 주파수 계획 및 사용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한 금액이므로, 중소기업 또는 농업 부문이라 하

더라도 면제되지 않도록 설정되었다. 경제적 가치 및 기술혁신 계수는

평가 보고서의 결과를 토대로 5유로로 결정되었다. 주파수가 사용될 지역의

크기에 따라 이용대가가 증가하는데, 이는 인구밀집지역과 아닌 지역의

양립성을 고려하여 결정되었다. 산업 또는 상업 지역보다 농촌이나 인구

가 없는 지역에서 이용대가가 낮으면 스펙트럼의 효율적인 사용이 촉진

될 수 있다. 할당지역의 분류는 연방 환경청 또는 통계청의 정의를 기반

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로컬 5G 주파수 할당을 받기위해서는 다음의 양식에 따른 신청 서류

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 절차 및 신청 서류 신청 절차는 2019 년 11 월

21 일에 시작되었으며, 전자메일 형식으로 진행된다.

< 신청서류 주요내용 >

• 지역 할당 신청 또는 기지국의 위치 관련 사용 매개 변수 결정
• 주파수 사용 개념
• 신청 승인 확인
• 전문 지식, 성능 및 신뢰성 확인
• 해당되는 경우 체결 된 운영자 계약
• 해당되는 경우 상업 등록부에서 발췌



- 35 -

독일 연방통신청은 24.25-27.5GHz 주파수 대역의 로컬 광대역 주파수

를 추가로 공급한다고 밝혔다. ‘24.25-27.5GHz (VV 로컬 광대역 26GHz)

주파수 범위의 지역 광대역 주파수 사용에 대한 관리 규정’을 2020년 12

월 17일에 발표하였으며,19) 이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진행된 의견수

렴을 통해 도출되었다.

19) 

https://www.bundesnetzagentur.de/SharedDocs/Downloads/DE/Sachgebiete/Telekommunikatio

n/Unternehmen_Institutionen/Frequenzen/OffentlicheNetze/LokaleNetze/20201218_VV26GHz.

pdf?__blob=publicationFile&v=1

< 그림3-6. 독일 로컬 5G 기지국 신청양식 >

< 그림3-5. 독일 로컬 5G 주파수 신청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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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5~27.5㎓대역 주파수 사용에 대한 할당 신청은 2021년 1월 1일부

터 시작되며, 2021년 3월 31일까지 접수된 모든 할당 신청은 동시에 제

출된 것으로 간주된다. 동 대역에서의 할당은 통신 서비스 (이하 무선

네트워크 액세스라고 함)를 제공하기위한 무선 네트워크 액세스에 대한

기술 및 서비스에 중립적임을 밝히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인프라 연결,

Industry 4.0 및 사물 인터넷 (IoT)과 같은 최종 고객 및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통신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다. 달리 설명하면, 로컬 5G 주파수의

용도를 기존 이동통신 서비스의 성능향상에도 쓸 수 있다고 기술적 가능

성을 열어두고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최대 공급가능한 주파수는 연방통신청에서는 제

한할 계획이 없지만 현재 지원하고 있는 장비의 최대치가 800㎒ 폭이라

고 가정함을 관리규정에서는 밝히고 있으며, 이보다 더 많은 주파수를

요청하게될 경우에는 정당성을 입증하도록 하고 있다.

3.7㎓대역과 마찬가지로 24.25-27.5GHz 및 인접 주파수 범위에서 서

로 다른 애플리케이션의 간섭없는 공존을 보장해야 하며, 유럽위원회 결

의안의 기타 기술 조건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공간적으로 인

접한 주파수 사용에 큰 방해가되지 않도록 할당 영역에서 사용되도록 하

고 있다.20)

3.7㎓대역과 마찬가지로 주파수 대역 신청자는 주파수 사용 개념에서

주파수 요건을 제시해야 하며, 할당 후 1 년 이내에 사용이 시작되지 않

았거나 해당 주파수가 1 년 이상 사용되지 않은 경우 주파수 할당이 취

소 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동 대역이 TDD기술을 이용하므로, 주

파수가 일반적으로 200㎒ 블록 또는 그 배수로 할당될 것으로 밝혔다.

동 대역에 대한 주파수 이용대가는 3.7㎓대역에 차이가 있다. 연방통

신청은 2020 년 12 월 18 일의 주파수 요금 조례를 수정하는 제9조례

20) 일반적으로 TDD 기술을 사용하는 네트워크 사업자의 주파수 블록과 동기화 된 네트워

크에서 인접 네트워크 사업자의 주파수 블록 사이에는 주파수 기반 안전 마진이 필요하

지 않으나, 비동기 및 반동기 네트워크의 경우 26GHz 대역의 동기화에 대한 유럽의 기

술기준을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으며, 필요한 보호 대역은 동일한 부하에서 로컬 응

용 프로그램의 인접 운영자 간의 합의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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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년 12 월 23 일의 연방 법률 공보 I 64/2020)에 따라 지역 광대역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24.25GHz ~ 27.5GHz 범위의 주파수 이용대가를 아

래와 같이 설정하였다. 이용대가를 구성하는 경제적 가치 및 기술혁신

계수가 3.7㎓대역의 5보다는 많이 줄어든 0.63으로 설정하였는데, 이는

24.25~27.5㎓대역인 3.7㎓대역보다 높은 주파수로 전파특성으로 인한 투

자비가 많이 들며, 광대역으로 주파수를 사용해 적정 대가를 책정하기

위해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Fee(€) = 1,000 + B * t * 0.63 * (6a1 + a2).
- 기초가액 €1,000 (한화 약 130만 원)
- B : 대역폭 (MHz) (최소 50MHz)
- t : 할당기간(최소 1년에서 최대 10년)
-  : 할당지역(면적으로 ㎢기준)

※ 1 : 주거 및 공공·상업 지역, 2 : 그 외 지역
- 5 : 경제적 가치 및 기술혁신 계수

지금까지 로컬 5G 주파수 할당을 위해 총 106 건의 신청서가 제출되

었으며, 연방통신청에서는 102건을 할당하였고, 구체적으로는 보쉬, 지멘

스, 루프트한자 등의 기업이 면허를 확보하였다.21)24.25~27.5㎓대역에 대

해서는 4월에 면허확보 현황을 공개할 계획이다.

5. 정리

독일은 로컬 5G를 위한 사업자 지위는 필요하나 일반인가 형태로 간

단한 자료제출로 가능하며, 공중에게도 로컬 5G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

다. 주파수는 할당방식으로 제공되며, 신청자격은 로컬5G가 구축되는 지

역의 토지·건물의 소유주이거나 소유주로부터 권리를 받은 자로 한정한

다. 주파수 이용대가는 산정방식에 따르나 이동통신사 주파수 이용대가

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준이다.

21) 연방통신청 홈페이지, 로컬 5G 이용자 리스트, https://www.bundesnetzagentur.de/Shared

Docs/Pressemitteilungen/EN/2020/20200921_5GCampusNetwork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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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일본

1. 이동통신 산업현황

일본 이동통신 전체 가입자는 1억 9,942만명으로, 그 중 5G 가입자는

120만명(0.6%)이다. 대부분은 4G 가입자(1억 7,936만명, 89.9%)이며, 3G

가입자는 1,763만명(9.8%), 2G 가입자는 123만명(0.6%)이다.

일본 주요 이동통신 사업자는 NTT Docomo, KDDI, SoftBank이며,

신규이동통신사업자로 라쿠텐이 2020년 4월에 진입했다. NTT Docomo

의 가입자수는 7,064만명으로 35.4% 비중이며, KDDI는 8,702만명으로

43.6%, SoftBank는 4,037만명으로 20.2%이다.

현재 주요 이동통신사업자인 NTT Docomo, KDDI, SoftBank는 5G를

상용화하였으며, 신규 사업자인 라쿠텐은 아직 제공하지 않는 상황이다.

< 표3-6. 일본 이동통신 가입자 현황 >

일본 라쿠텐 사례는 인터넷 기업이 MVNO 입지를 바탕으로 세계 최

초로 이동통신사업자로의 진출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 라쿠텐은 일본이

동통신시장에서 1위 MVNO로서, 2019년 3월에 SIM 가입자수가 1천만을

돌파하였다. 라쿠텐은 런칭 기념으로 300만명의 가입자들에게 1년간 무

료 서비스 제공하여 가입자 기반 확보에 나설 계획이며, 초기에는 Dual

SIM 방식으로 KDDI망 로밍을 통해 음영지역을 커버하고 이후 자체망

증설을 통해 해소해 나간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일본 스마트폰 시장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애플에서 5G를 지원하는

기술방식 가입자수
2G 123만명
3G 1763만명
4G 1억7936만명
5G 120만명
전체 1억9942만명

통신사 가입자수
NTT Docomo 7064만명
KDDI 8702만명
SoftBank 4037만명
라쿠텐 139만명
전체 1억9942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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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이 2020년 10월에 출시되었으므로, 5G 가입자는 점차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설망 시장 측면에서, 일본 총무성이 5G 네트워크 보급을 촉진하고

생태계 활성화 도모를 위해 비통신 분야 일반기업에도 ‘Local 5G’ 사업

면허와 주파수 사용권을 부여하는 제도를 2019년 12월에 도입하였다.

NTT동일본은 Local 5G를 활용해 선진적인 농업 서비스를 구축하겠다고

19년 7월에 발표하였으며, 도시바·NEC·파나소닉도 Local 5G를 도입한

‘스마트 공장’ 서비스를 사업화한다고 밝혔다.

2. 5G 및 관련 정책 추진경과

일본은 2015년에 발표한 ‘2020년 사회전체의 ICT화’ 전략에서 세계 최

고 수준의 ICT 인프라를 구현하기 위한 액션플랜 중 하나로 “5G 상용

화”를 포함시키고 5G 시장 주도권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다. 이후 2018년

6월에 발표한 “미래투자전략 2018 – ｢Society 5.0｣, ｢데이터 기반 사회｣

로의 변화”에서는 5G 기술 기준, 주파수 할당에 대한 계획을 밝혔으며,

투자전략에 따라 총무성은 18년 8월부터 9월까지 5G의 원활한 도입 및

보급을 목적으로 주파수 이용 등 사업자의 5G 도입 계획을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전기통신사업자에 의한 전국적인 5G 서비스의 제공 뿐만 아니

라 지역의 요구와 다양한 산업분야의 개별 요구에 따라 다양한 주체가

유연하게 구축활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되었다.

이러한 요구에 대응하여 일본 총무성은 2018년 12월부터 「Local 5G

검토 작업반」을 구성하여 운영하였으며22), 2019년 3월 Local 5G 관련

주파수 분배 정책방안 및 기술적 요구사항 등이 담긴 보고서를 발표하였

다. 보고서에는 로컬 5G에 대한 기본 컨셉이나, 면허의 기본 개념 및 기

술적 조건 등이 담겨 있는데, 기본개념으로는 다음 3가지 전제를 조건으

로 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22) 총무성, 로컬 5G 작업반 홈페이지, https://www.soumu.go.jp/main_sosiki/joho_tsusin/policy

reports/joho_tsusin/5th_generation/local_5g/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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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총무성은 추가적인 산업계 의견수렴, 작업반 논의를 통해 ‘로컬

5G 도입 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2019년 12월에 발표하였다.

일본의 로컬 5G 도입정책은 5G 활성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산업계

로컬 5G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되었다는 특징이 있다.

3. 사업자지위

일본은 설비의 규모 및 범위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만으로 사업을 개

시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하였다. 일정 규모 이상의 설비를 설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소규모 설비의 경우에는 신고를 통

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완화되었다. 다만, 전파법에 의거 전기통

신사업자가 무선설비를 이용한 네트워크를 구축할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의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사업허가 이외에도 전파법에서 정한 무선국

면허, 무선설비, 무선종사자, 무선국 운용 등에 관한 규율에 따라야 한다.

다만, 자가 용도로 통신설비를 사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가능하다.

일본 전기통신사업법 제9조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제10조의 신청 서류와 함께 첨부 서류를 총무성에 함께 제출해야 한다

.

< 신청서류 주요내용 >

가. 신청서

ⅰ) 이름 또는 명칭 및 주소 및 법인에 있어서는 그 대표자의 이름

ⅱ) 업무 구역

• 제5세대 이동통신시스템(5G)을 이용할 것
• 지역적인 local 요구에 따른 비교적 소규모 통신환경을 구축할 것
• 무선국 면허를 취득하여 사용하거나, 면허를 취득한 타인의 시스템을 이
용하는 것도 가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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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성 장관은 전기통신사업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결격사유

가 있는지 검토를 하며 구체적으로는 아래와 같다. 그리고 총무 대신은

이하의 사유로 등록을 거부했을 때 문서에 의해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일본 전기통신사업법 제12조(등록의 거부)

ⅰ) 전기통신사업법 또는 유선전기통신법 혹은 전파법의 규정에 의해 벌금

이상의 형에 처해져 그 집행을 마치거나 또는 그 집행을 받지 않게 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는 자

ⅱ) 전기통신사업의 등록의 취소를 받아 그 취소일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는 자

ⅲ) 법인 또는 단체이며, 그 임원가운데 ⅰ) 또는 ⅱ)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ⅳ) 해당 전기통신사업의 개시가 전기통신의 건전한 발달을 위해서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

ⅲ) 전기통신설비의 개요

나. 첨부 서류

ⅰ) 등록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가리키는 서류(양식 제2)

ⅱ) 네트워크 구성도(양식 제3)

ⅲ) 제공하는 전기 통신 역무에 관한 서류(양식 제4)

ⅳ) 신청자가 실시하는 전기 통신사업 이외의 사업의 개요

ⅴ) 신청자가 기존의 법인일 때는

∙정관 또는 등기부의 등본

∙임원 또는 사원의 명부 및 이력서

ⅵ) 신청자가 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는 자일 때는

∙정관 또는 등기부의 등본

∙발기인, 사원 또는 설립자의 명부, 이력서 및 이름, 주소 및 생년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ⅶ) 신청자가 ⅰ) 이외의 단체일 때는

∙정관, 규약 등 해당 단체의 목적, 조직, 운영 등을 입증하는 서류의 등본

∙임원의 명부, 이력서 및 이름, 주소 및 생년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ⅷ) 신청자가 개인일 때는

∙이름, 주소 및 생년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이력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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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이 거부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항을 전기통신사업자 등

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일본 전기통신사업법 제11조(등록의 실시)

∙이름 또는 명칭 및 주소 및 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이름

∙업무 구역

∙전기통신설비의 개요

∙등록 연월일 및 등록 번호

전기통신사업법 제164조에는 법 규정의 예외를 적용하는데, 동 조항에서

자가 용도로 설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신고절차 없이 가능하게 된다.

로컬 5G에 대한 전기통신사업의 등록 또는 신고는 설치하는 전기통신

회선설비의 규모나 영역의 범위 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로컬

5G를 자가 수요를 위해 제공하는 경우, 해당 사업은 전기통신사업에 해

당하지 않기 때문에, 전기통신사업의 등록 및 신고를 필요로 하지 않고

해당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

4. 주파수 공급방식

일본은 로컬 5G 주파수 공급 대역은 4.6~4.8㎓대역, 28.2~29.1㎓대역이

며, 28.2～28.3㎓대역(100MHz폭)에 대해 우선 공급(‘19.12월)하고, 그 외

대역은 순차적으로 공급(‘20.12월)하였다. 전국 이동통신망 사업자는 면허

취득 불가하며, Local 5G 서비스를 보완하기 위해 전국망 서비스 대역을

이용하는 것은 가능하도록 하였다. ’19. 12. 24. 로컬 5G 주파수 면허 신

청 접수를 개시하였고, 동경도, NTT동일본, 케이블TV 사업자, 쥬피터

텔레콤, NEC, 후지츠 등이 신청하였다.

일본은 전기통신사업을 하기 위하여 무선국을 개설해야 하는 경우 전

파법에 따라 무선국 관련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개설하고자 하는 무선국

종류에 따라 개별 면허 또는 포괄(class)면허를 신청해야 하나, 아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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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등록만으로 또는 등록이나 면허 취득이 필요없이 자유로이 무선국

개설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

<표 3－7> 일본 무선국 개설 규제

진입규제 대상

면

허

개별 면허

등록 대상 : 개개의 무선국으로서 감리가 필요한 무선국을 개설

하는 경우

∙TV/라디오 방송국, 이동전화기지국, 인공위성, 항공기국 등

절차 : 신청→심사→예비면허→검사→면허 교부

포괄 면허

등록 대상 : 동일 타입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감리하는 무선국을

개설하는 경우

∙이동전화단말기, 공동이용 업무무선, VSAT지구국 등

등

록

개별등록

등록대상 :

∙5GHz대 무선 접속시스템의 기지국, 육상이동중계국, 육상이동국

∙안테나 전력이 10mW 이하인 PHS 기지국

∙주파수 호핑 방식이 2.4GHz대 구내 무선국

∙ 950MHz대 구내 무선국

절차 : 신청→심사→등록(소요기간: 약 0.5개월)

포괄등록

등록대상: 개별등록 대상 중 정해진 구역내에 같은 규격의 무선

설비를 2개 이상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절차 : 신청→심사→등록→개설→신고(소요기간: 등록 후 15일 이내)
비규제 등록 대상: 고전력 무선국 및 미약전파 무선국 등

사업자가 주파수를 이용하는 서비스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무선국 개

설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무선국 면허 신청서를 심사함에 있어 ‘주파수

할당이 가능할 것’이라는 단서 조항을 달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상

의 사업자 선정 과정이 된다. 미국, 영국, 한국이 경매제에 기반해 주파

수 할당을 실시하는 것과 달리 일본은 비교심사방식을 유지하고 있다.

로컬 5G 등 자가 용도 주파수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음은 일

본의 일반적인 주파수 할당절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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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3-7. 일본 주파수 할당절차 >

자료: www.telesomu.go.jp/monitoring_qa

일본은 로컬 5G 주파수 신청자격을 로컬 5G 주파수를 이용하는 본인

건물내 또는 본인 소유의 토지 내로 제한하고 있다. 아울러, 해당 소유자

로부터 시스템 구축을 의뢰 받은 자도 면허 취득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주파수 할당 단위는 건물, 토지로 한정하였다. 아울러, 이동통신사업자는

로컬 5G 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을 제한하였다.23)

23) 로컬 5G 도입지침에서 이동통신사업자는 당분간 Local 5G 대역 면허취득 불가하며, 자

회사는 가능하다고 명시하였다. 이러한 이유는 전기통신사업자는 할당받은 전국 서비스

를 위한 5G 대역의 이용을 우선해서 서비스해야 하기 때문이며, Local 5G 면허 자체를 

http://www.telesomu.go.jp/monitoring_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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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 5G의 무선국의 개설은 ‘자기 건물’ 또는 ‘자기 땅에서’의 이용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타인의 건물이나 토지 등의 이용은 당분간 특정 조

건의 범위에서 고정 통신의 이용에 한정되어 있다. 로컬 5G를 도입하는

경우 무선국의 면허 신청이 필요하며, 면허의 주체는 다음과 같다.

▪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

▪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로부터 의뢰를받은 자

전파법에 따른 자기 토지 이용은 타인 토지 이용보다 우선한다. 따라서

타인 토지 이용 로컬 5G 기지국은 자기 토지 이용 로컬 5G 기지국이 존

재하지 않는 장소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 또한 타인 토지 이용 로컬

5G 무선국은 면허를 취득한 후, 자기 토지 이용 로컬 5G 기지국의 면허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타인 토지 이용 로컬 5G 기지국이 자기 토지

이용의 로컬 5G 무선국에 혼신을 주지 않도록 안테나의 위치 및 방향

조정 등을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로컬 5G는 동일한 주파수를 다른 로컬

5G 이용자가 이용하고 인접한 주파수 대역에서 이동통신사업자가 서비

스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무선국 사이에서 유해 간섭이 발생하지

않도록 간섭 조정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로컬 5G에 관계된 전파법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받지 않고 타인의 Local 5G시스템 구축하는 것은 지원 가능하도록 하였다.

1. 적용 범위에서 ‘자기 토지 이용’,‘타인 토지 이용’의 형태, 각각의 제약 조

건에 기초한 이용이 요구되는 사항

2. 코어 네트워크 구축 필요 (스스로 구축하거나 타사 네트워크 이용요구)

3. 로컬 5G 주파수 용 무선국의 면허 신청

4. 전파 이용료의 지불

5. 기술자격을 갖춘 무선 종사자가 필요

6. 기술 기준 적합 증명 필요

7. 포괄 면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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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3-8. 일본 로컬 5G의 이용 형태와 공간의 관계 >

건물 또는 토지

소유자의 관계

로컬 5G 용 주파수

면허 취득하는 자

무선기기 도입하는 자

(기지국 등)

로컬 5G 제도의

이용 형태

자기 건물 내 또는

자기의 땅에서
▶

건물 또는 토지 소유자

등이 면허 취득
▶

면허 취득자 ▶

자기 토지

이용에 해당

면허보유자가위탁한자 ▶

의뢰받은자가

면허 취득
▶

면허 취득자 ▶

면허보유자가위탁한자 ▶

타인의 건물이나

토지 등의 이용
▶

해당 건물 또는 토지

소유자 등 이외의 자.

의뢰된 자의 면허 취득

케이스를 제외

▶

면허 취득자 ▶

타인 토지

이용에 해당

면허보유자가위탁한자 ▶

전파법에 따라 무선국 면허를 받기까지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하며, 신청서류에는 면허 신청서, 무선국 사항 설명서, 공사 설계서, 무선

설비 계통도, 혼신방지 등이 첨부되어야 한다.

< 무선국 면허 발급 절차 >

① 전기 통신 사업 등록 또는 등록 변경 (전기통신사업 등록시)

② 로컬 5G 무선국 면허 신청 (할당)

③ 로컬 5G 특정 무선국의 면허 신청, 이용대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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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3-9. 일본 무선국 면허신청서 >

< 그림3-10. 일본 무선국 사항 설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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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3-11. 일본 공사계획서 >

< 그림3-12. 일본 무선설비계통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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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 5G 이용대가는 주파수에 따라 두가지로 나뉘어져 있다. 4.6~4.9

㎓대역에서는 기지국 1국에 5900엔, 단말 1개당 370엔으로, 만약 1개 기

지국에 100개 단말을 이용할 경우, 연간 총 42,900엔(약 46만원)이 필요

하다. 28.2~29.1㎓대역에 대해서는 비용이 좀 더 저렴한데, 기지국 1국에

2,600엔, 단말 1개당 370엔으로, 만약 1개 기지국에 100개 단말을 이용할

경우, 연간 총 39,600엔(약 43만원)이 필요하다.

5. 정리

일본은 로컬 5G를 위한 사업자 지위 없이 자가망 형태로 설치할 수

있으며, 사업자지위를 얻을 수 있다. 다만 두 형태 모두 주파수 면허는

별도로 받아야 하며 일반 무선국 면허(할당)와 함께 특정 무선국 면허(지

정)를 받아야 한다. 전기통신사업법상 공중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이동통신사업자는 로컬 5G 사업자로 등록될 수 없도록 제한하였으므로,

로컬 5G 서비스를 공중에게 제공할 수 없다. 로컬 5G 신청자격은 로컬

5G 구축지역의 토지·건물의 소유주이거나 소유주로부터 권리를 받은 자

로 한정한다. 주파수 이용대가는 면허수수료와 함께 전파이용료가 부과

되는데 저렴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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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영국

1. 이동통신 산업현황

영국 이동통신 전체 가입자는 6,770만명으로, 그 중 5G 가입자는 86만

명(1.3%)이다. 대부분은 4G 가입자(6,042만명, 89.2%)이며, 3G 가입자는

399만명(5.9%), 2G 가입자는 243만명(3.6%)이다.

영국 주요 이동통신 사업자는 EE(British Telecom 자회사),

O2(Telefonica 자회사), Vodafone, 3 UK(허치슨 그룹 자회사)이다. EE의

가입자수는 2,261만명으로 33.4% 비중이며, O2는 2,042만명으로 30.2%,

Vodafone은 1,738만명으로 25.7%, 3는 729만명으로 10.8%이다. 현재 모

든 주요 이동통신사업자(EE, O2, Vodafone, 3)는 5G를 상용화하였다.

< 표3-8. 영국 이동통신 가입자 현황 >

영국의 이동통신 시장은 현재도 사업자의 인수합병이 활발히 일어나는

역동적인 시장이다. 일례로, 영국 최대 통신사업자인 BT(British

Telecom)는 EE의 양대주주인 獨 도이체 텔레콤과 佛 Orange로부터 EE

지분 100%를 인수해 이동통신시장에 2015년에 다시 진출했다.24) 영국 2

위 이동통신사업자인 O2와 4위 사업자인 3 UK간의 합병은 영국 내 이

동통신사업자의 감소에 따른 시장경쟁 약화, 통신비 인상 우려 등의 이

유로 합병 승인이 2016년에 불허된 바 있으며, O2는 새롭게 인터넷사업

24) 독일 도이체 텔레콤과 프랑스 Orange의 영국법인은 2010년에 합병하였으며, BT는 2002

년 이동통신 부문을 O2로 분사해 2005년 Telefonica에 177억 파운드로 매각한 바 있다.

구분 가입자수
2G 243만명
3G 399만명
4G 6,042만명
5G 86만명
전체 6,770만명

통신사 가입자수
EE 2,261만명
O2 2,042만명
Vodafone 1,738만명
3 UK 729만명
전체 6,770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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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Virgin을 합병하기 위해 2020년 경쟁당국에 심사를 신청하였다.

사설망 시장 측면에서, 영국 Ofcom은 로컬 5G 등을 포함한 주파수

공동사용정책을 2019년 7월에 도입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EE는 에릭슨

과 협력해 우스터셔(Worcestershire) 5G 테스트베드(W5G) 지역에서 5G

사설망을 적용한 영국 최초의 인더스트리 4.0 공장을 구축하였다고 2020

년 7월에 발표했다. 2020년 6월에는 영국 보다폰이 포드(Ford)의 전기차

생산시설에 5G 사설망을 구축하였고, 아울러, 2020년 8월에 영국에서 정

유 및 가스 산업 대상으로는 최초의 5G 사설망을 구축한다고 발표했다.

3는 히드로 공항과 펠릭스토우 항구에 LTE 및 5G 사설망 서비스를 제

공할 계획이다.

2. 5G 및 관련 정책 추진경과

영국은 차세대 모바일 기술인 5G를 선도하기 위해 5G 전략을 2017

년 3월에 발표하였다.25) 전략은 ‘선도사례 발굴’, ‘규제개선’, ‘지역 구축’,

‘커버리지 및 속도 증대’, ‘주파수’, ‘보안’, ‘기술 및 표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파수’ 부분에서는 허가된 주파수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새로운 권한과 같이 스펙트럼 규제 체제 내에서 유연성

을 높이기위한 몇 가지 조치가 포함되어 있다. 전략에는 FCCG(The

Future Communications Challenge Group) 보고서의 권장 사항에 따라

Ofcom과 협력하여 3.8~4.2GHz 범위 대역을 주파수를 공유하는 형태로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지 평가하겠다고 명시되어 있다.

Ofcom(영국 통신방송규제기관)은 5G관련 보고서26)에서 5G 주파수를

저대역, 중간대역, 고대역으로 나누어 중간대역인 3.4-3.8GHz 대역을 5G

의 기본대역으로 제공하고, 3.8 ~ 4.2GHz 대역의 공유 증가 가능성을 추

가로 고려할 계획임을 제시했다. 아울러 소규모 지역 사용이 5G의 주요

25) 영국 문화미디어부 홈페이지,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government/uploads/s

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597421/07.03.17_5G_strategy_-_for_publication.pdf
26) Ofcom 홈페이지, https://www.ofcom.org.uk/__data/assets/pdf_file/0022/111883/enabling-5g

-uk.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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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가 될 것으로 예측하며, 이에 관계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합의를

필요할 것으로 예측했다.

< 그림3-13. 엉국 5G 주파수 공급대역 >

한편, 영국은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공동사용 방식에 대한 검

토를 진행하였다. 3.8~4.2GHz 대역에 대해서는 주파수 공동사용 방안 의

견수렴을 2016년 8월에 진행하고, ‘consultation’ 과정을 거쳐(2018년 12

월), 2019년 7월에는 최종 ‘statement’를 통해 로컬 접속면허 허용을 결

정하였다.

영국은 주파수 공동사용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5G 활성화를 위

한 로컬 5G 주파수 수요제기에 대해, 해당 공동사용 주파수로 로컬 5G

주파수를 제공하는 정책을 마련했다는 특징이 있다.

3. 사업자지위

영국은 로컬5G를 제공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자 지위가 필요하며, 이

를 위한 등록이 필요하다. 영국은 EU에서 2004년, 2002년 모든 회원국들

의 개별면허제를 폐지할 것을 합의한 것을 준수하여, 네트워크 보유여부

와 관계없이 모든 전자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및 서비스 사업자(시스템

이 없는 재판매사업자도 포함)에 일반인가제를 도입하였다. 이 경우 일

반인가라 통신사업자가 규제당국에 의해 사전에 부과된 의무 이행을 조

건으로 특별한 허가절차 없이 등록수준의 규제만으로 시장에 진입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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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게 해주는 제도를 의미한다.

영국이 준용하고 있는 EU의 인가지침은 전자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와 서비스의 통합(harmonized)된 시장을 확립한다는 것으로, 개별면허

(Individual Licenses)를 일반인가(General Authorization)로 대체한다는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개별면허가 일반인가로 전환됨에 따라 사업자는

허가와 같은 규제기구의 결정이나 행정 조치가 없이 통지(notification)만

으로 사업 개시가 가능하게 된다. 다만 이 때 예외적으로 주파수대역과

번호 할당의 경우 특별조건의 적용이 존속된다. EU의 지침에서 사업자

가 시장진입 전에 유일하게 허가된 절차적 요구조건은 네트워크나 서비

스 제공에 대한 신고 수준의 통지와 각국 규제기관이 사업자 등록을 유

지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정보제공으로 제한한다. 이 때 최소한의 정보에

는 사업자의 신원, 회사의 등록번호, 위치, 연락처와 개시하고자 하는 서

비스에 대한 간략한 설명, 활동개시의 예정 시기 등이 포함된다.

실제로 영국 통신법(Communications Act 2003) 제33조 제1항에는 통

신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통신규제기관인 Ofcom에게 통지를 한 이후

에 서비스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5항에서는 Ofcom에 통지하

기 위해 필요한 정보들을 갖추어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필요한 정보들

에는 사업자 식별 정보, 연락처 등이 있다.

33Advance notification to OFCOM
(1)A person shall not—
(a)provide a designated electronic communications network,
(b)provide a designated electronic communications service, or
(c)make available a designated associated facility,
unless, before beginning to provide it or to make it available, he has
given a notification to OFCOM of his intention to provide that network
or service, or to make that facility available.

(5)The only information OFCOM may require a notification to contain is
—
(a)a declaration of the relevant proposal of the person giving the
notification;
(b)the time when it is intended that effect should be given to the
relevant proposal;
(c)particulars identifying the person giving the notification;
(d)particulars identifying one or more persons with addresses i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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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에서는 주파수를 이용하는 무선국 또는 무선설비를 설치 및 운용하

기 위해서는 일부를 제외하고 무선전신법(Wireless Telegraphy Act 2006)

제8조에 따라 Ofcom이 발급하는 면허를 받아야 한다. 무선전신법에는 주

파수를 할당받기 위한 조건들을 제8조제5항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a) 무선 전신에 대한 과도한 간섭을 수반

(b) 기술적 서비스 품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

(c) 무선 전신에 사용할 수있는 주파수 일부를 비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유도

(d) 생명의 안전을 위협

(e) 사회적, 지역적 또는 영토 적 통합 촉진을 침해하는 행위

(f) 문화적, 언어적 다양성 및 미디어 다원주의에 악영향

Ofcom이 발행하는 면허는 주파수 대역에 따라 달라지며, 로컬5G를 위

한 ‘Shared Access License’ 가이드라인을 2019년 7월에 발표하였다.27) 동

가이드라인은 광범위한 사용자가 공유 기반으로 무선 스펙트럼에 쉽게 액

세스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으로 하며, 신규 사용자(Ofcom에서 라이

선스를 얻는 데 익숙하지 않거나 사용 가능한 스펙트럼 옵션을 알지 못

하는)가 새로운 공유 액세스 면허에 대해 알아야 할 모든 사항을 간략히

규정한다.

27) Ofcom 홈페이지, https://www.ofcom.org.uk/__data/assets/pdf_file/0035/157886/shared-acce

ss-licence-guidance.pdf

United Kingdom who, for the purposes of matters relating to the
notified network, service or facility, are authorised to accept service at
an address in the United Kingdom on behalf of the person giving the
notification;
(e)particulars identifying one or more persons who may be contacted if
there is an emergency that is caused by or affects the provision of the
notified network, service or facility;
(f)addresses and other particulars necessary for effecting service on or
contacting each of the persons mentioned in paragraphs (c) to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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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파수 공급방식

영국의 ‘Shared Access License’ 가이드라인에서 로컬 5G 주파수를

공급하는 방식을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주파수 공유 프레임워크

는 사용자가 여러 주파수 대역의 스펙트럼에 액세스 할 수있는 간단한

방법을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목표 중 하나는 사람과 기업이 광

범위한 로컬 무선 연결 응용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스

펙트럼에 쉽게 액세스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영국의 주파수 공유

프레임워크는 미국의 CBRS와는 면허를 부여하는 방식에 있어서 차이가

발생한다. 미국의 CBRS는 통신사업자 지위 없이 비면허로 로컬 5G를

주파수를 공급하는데 반해, 영국의 주파수 공유 프레임워크는 최종적으

로는 면허를 부여받아 주파수를 공급하게 된다. 주파수 공유 프레임워크

를 통해 주파수를 공급받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a) 신규 사용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위치, 대역 및 대역폭에 대한

라이센스를 얻기 위해 Ofcom에 신청합니다.

b) Ofcom은 응용 프로그램을 평가하여 간섭이 대역의 다른 라이센스 사용

자에게 발생하거나 수신되는지 확인합니다.

c) Ofcom은 응용 프로그램이이 조정 프로세스를 통과하는 경우 요청 된 위치,

대역 및 대역폭에 대해 선착순으로 개별 라이센스를 부여합니다.

d) 사용자는 매년 지불해야하는 Ofcom에 라이센스 비용을 지불해야합니다.

주파수 공유 액세스 면허는 현재 1800MHz, 2300MHz, 3.8-4.2GHz, 더

낮은 26GHz 대역 등 4 개의 다른 대역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4개의 대

역 모두다 로컬 5G용(아래표의 Private network 항목)으로 사용 가능하

다. 주파수 대역별 사용가능한 용도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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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3-14. 영국 로컬 5G 주파수 용도 >

영국은 신규 사용자에게 다양한 옵션을 제공하기 위해, 약간 다른 방

식으로 사용을 승인하는 두 가지 버전의 공유 액세스 면허를 제공한다.

하나는 저전력 면허로, 자체 사설 네트워크를 구축하려는 산업 및 기

업 사용자에게 적합 할 수 있으며, 기지국 주변의 음성 및 텍스트 응용

프로그램 또는 기타 무선 데이터 응용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것일

수 있다. 저전력 면허는 사용자가 면허를 신청할 때 사용자가 제공 한

좌표를 중심으로 반경 50m의 원형 영역 내에 필요한 만큼의 기지국을

배포 할 수 있는 권한을 사용자에게 부여한다. 사용자는 Ofcom의 추가

조정 없이 할당된 영역 내에서 기지국을 유연하게 이동할 수 있다. 더

넓은 지역 내 어느 곳에 나 기지국을 배치 할 수있는 유연성을 원하는

사용자는 여러 저전력 면허를 신청할 수 있으며, 면허는 연속적이거나

더 넓은 지역에 걸쳐있을 수 있다. 실내 전용 옵션뿐만 아니라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커버리지를 제공하려는 사용자를 위한 실내 / 실외 옵

션이 있다.

다른 하나는 중전력 면허로, 기지국에서 더 긴 전송 범위가 필요한 사

용자에게 적합 할 수 있지만 일단 배포 된 기지국의 위치를 변경할 필요

가 없는 경우에 적합하다. 중전력 면허는 단일 기지국을 인증하고, 중전

력 기지국은 일반적으로 시골 지역에서만 허용된다. 이는 전력 및 전송



- 57 -

범위가 증가하면 도시 지역에 배치하면 많은 수의 저전력 사용자가 간섭

을 받는 것을 잠재적으로 방지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림 3-13는 저전력 면허가 기지국이 작동 할 수있는 영역을 승인하고

중전력 면허가 각 기지국을 개별적으로 승인하는 두 가지 유형의 면허가

어떻게 다른지 보여준다. 그림에서는 저전력 면허는 면허지역 내 기지국

을 하나 이상 설치하여 단말과 연결할 수 있는데 반해, 중전력 면허는

하나의 기지국을 설치하도록 규정한다. 저전력 면허의 경우는 기지국은

면허지역 내에 위치해야만 하나, 단말의 경우에는 면허지역 외에 접속해

도 무방하다. 아울러 중전력 면허는 기지국 위치가 지정되어 있으므로,

따로 면허지역이 존재하지 않고, 기지국 장비의 출력만 규정하게 된다.

< 그림3-15. 영국 저전력 면허 동작방식 >

일반적으로 말하면 공유 액세스 면허는 영국 전역에서 사용할 수 있

지만 몇가지 예외가 있다. 대표적으로는 중전력 라이선스는 일반적으로

시골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공유 액세스 면허를 신청하려면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며, 웹사이트에

서 양식을 받을 수 있다. 이를 메일로 제출하면 신청은 종료된다. Ofcom

은 새로운 면허가 다른 사람의 장비를 간섭하지 않는지 확인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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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평가를 수행하며, 평가결과와 함께 주파수 대역을 할당한다. 할당된

주파수에 대해 30 일 이내에 이용대가를 납부해야 하며, 이후 면허를 발

급하게 된다.

< 그림3-16. 영국 주파수 면허 발급 절차 >

저전력 면허의 사용자는 실내 전용 또는 실내 및 실외 사용이 가능한

면허를 신청할 수 있다. "실내"는 천장이나 지붕이있는 건물 내부를 의

미하고, 문, 창문 또는 통로를 제외하고는 완전히 밀폐되어 있다고 가정

한다. 실내 전용 면허가 있는 경우 기지국이나 고정 디바이스를 실외에

배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실내 및 실외 커버리지를 모두 제공하

려는 경우에는 실내 및 실외 면허를 신청해야 한다. 실외에 기지국이 있는

경우 지상에서 최대 10 미터까지 올라갈 수 있고, 실내 기지국의 경우

건물 내 모든 높이에 있을 수 있다. 면허 이용대가는 실내 전용 선택 여

부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유지된다. 실내 및 실외 사용을 위한 면허보다

심사를 통과할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실내 전용 면허를 신청하는 것이

주파수를 받는데 유리하다. 반대로, 장비를 실외에 배치 할 것으로 예상

되는 경우 조정을 통과하기 위해 실내 전용 면허를 신청해서는 안되며,

실내 전용으로 제한되고 실외에 배치하면 면허 조건을 위반하게 된다.

영국은 공유 액세스 면허에 대한 이용대가는 비용 기반으로 설정했으며,

Ofcom 라이센스 관리비용을 회수 할 수 있도록 계산되었다. 이용대가는

저전력은 면허영역당, 중전력은 기지국당 적용되며, 매년 지불하도록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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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다. 1800MHz, 2300MHz, 3.8 ~ 4.2GHz대역의 경우 사용된 대역폭

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며, 1800MHz 및 2300MHz 대역 스펙트럼은 각각

하나의 채널 만 가지고 있으므로, 3.8 ~ 4.2GHz대역에서만 큰 차이가 나

게 된다.

26GHz 대역의 경우 사용하는 주파수 대역폭과 관계없이 라이선스 비

용은 £320이다. 이는 하위 3 개 대역에 비해 이 대역에서 더 많은 주파

수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 그림3-17. 엉국 주파수 대역별 가격 >

공유 액세스 면허의 사용기한은 무기한이며, 매년 이용대가를 지불하

고 이용약관을 위반하지 않는 한 원하는만큼 할당받아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면허를 취득한 후 6개월 이내에 전송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 1개

월 전에 통지하여 면허를 취소 할 수 있다. 아울러 주파수 관리상의 이

유로 Ofcom은 사용자의 면허를 취소 할 수 있는데, 해당 주파수를 다른

용도로 재활용하는 것을 고려할 경우에는 합리적인 통지기간을 주파수

이용자에게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 아울러, 주파수 사용자가 면허조건을

위반하거나 다른 사용자에게 간섭을 일으키고 간섭을 중지하기 위해

Ofcom과 협력하지 않는 경우, Ofcom은 주파수 사용자 면허를 철회 할

수 있다. 아울러 사용자는 거래를 통해 주파수(이용대가 및 면허조건 준

수 의무)를 다른 당사자에게 양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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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공유주파수 신청양식은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별도의

신청자격을 규정하지 않으며, 주파수를 먼저 신청할 경우 먼저 할당받을

수 있는 구조이다.

A. 신청 목적

B. 신청 상세 : 사업자번호, 연락처, 기존 주파수 면허

C. 면허 변경

D. 기지국 상세 : 위치(위경도 등), 이름

E. 기술상세(저전력) : 주파수 대역, 대역폭, 안테나 위치

F. 기술상세(중전력) : 주파수 대역, 대역폭, 안테나 파워 및 높이, 실내외 구분

G. 이용 목적

H. 선언 : 자가용 또는 제3자용, 제3자일 경우 파트너 기재

< 그림3-18. 영국 주파수 신청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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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리

영국은 로컬 5G를 위한 사업자 지위는 필요하나 일반인가 형태로 간

단한 자료제출로 가능하며, 공중에게도 로컬 5G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

다. 주파수는 할당방식으로 제공되며, 신청자격은 따로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주파수 이용대가는 산정방식에 따르나 이동통신사 주파수 이용대

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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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한국의 정책 현황

1. 이동통신 산업현황

한국 이동통신 전체 가입자는 6,141만명(알뜰폰 제외)으로, 그 중 5G

가입자는 1,185만명(19.3%)이다. 대부분은 4G 가입자(4,632만명, 75.4%)

이며, 3G 가입자는 275만명(4.5%), 2G 가입자는 49만명(0.8%)이다.

한국 주요 이동통신 사업자는 SKT, KT, LGU+이다. SKT의 가입자수

는 2,926만명으로 47.7% 비중이며, KT는 1,739만명으로 28.3%, LGU+는

1,476만명으로 24.0%,이다. 현재 모든 주요 이동통신사업자(SKT, KT,

LGU+)는 5G를 상용화하였다.

< 표3-9. 한국 이동통신 가입자 현황 >

한국의 이동통신 시장은 SKT 독점(‘84년)으로 시작하여, 신규사업자

진입(’96년~), M&A 등을 거쳐 이동통신 3사간 경쟁구조가 형성되었다

(~’03년). 도매제공 제도28)의 도입(’11년)으로 알뜰폰 사업자가 이동통신

시장에 진입하여, 경쟁강도가 올라갔지만, 차별화된 서비스 및 유통망 부

족 등으로 지속성장에 한계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29)한국의 이동통신

시장을 해외 주요국과 비교하자면 과거에 비해서는 시장집중도 완화 등

28) 자신의 통신망이 없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것을 빌려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있게 

하는 제도
29) 알뜰폰 가입자 점유율 10% 달성(’15)과 가입자 700만명 돌파(’17)에 따른 1위 사업자

(SKT) 무선 총매출액 점유율은 (’12) 53.4% → (’15) 46..8% → (’17) 45.8% →  (’20) 

43.5%로 하락 중에 있다.

기술방식 가입자수
2G 49만명
3G 275만명
4G 4,632만명
5G 1,185만명
전체 6,141만명

통신사 가입자수
SKT 2,926만명
KT 1,739만명
LGU+ 1,476만명
전체 6,141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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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상황이 개선되었지만 아직은 경쟁이 비활성화 시장으로 분석할 수

있다.

연혁 사업자 진입 연도 및 경쟁현황

태동기

(’84~’96)
· 한국이동통신(現 SKT) 무선전화서비스 개시(’84) 이후 독점체제

성장기

(’97~’03)

· 신세기통신(’96) 및 PCS 3사(KTF/LG텔레콤/한솔PCS, ’97년)

진입과 M&A를 통한 3사 경쟁체제 확립
성숙기

(’03~현재)

· 3사의 유무선 통합 및 도매제공제도 도입을 통한 설비기반 사

업자(3개)와 이동통신재판매사업자(49개)로 재편

< 표3-10. 이동통신시장 사업자 진입 경과 >

사설망 시장 측면에서, 한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G 특화망30) 정책

방안’을 2021년 1월에 발표하였다. 이전에는 이동통신사 중심의 사설망이

일부 구축·운영되고 있었으나31), 수요기업·제3자로 하여금 구축할 수 있

도록 허용하지 않았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G 특화망 정책방안’을

통해 다양한 사업자가 5G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 환경을 조성하여,

국내 5G B2B산업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2. 5G 및 관련 정책 추진경과

한국은 2014년 1월 ‘미래 이동통신 산업발전전략’을 발표하고 “세상에

서 가장 앞선 5세대 이동통신 실현”을 비전으로 ‘5G 시장 조기 활성화’

‘5G 표준화 글로벌 공조’, ‘도전적 R&D 추진’, ‘스마트 신생태계 조성’을

본격 추진하였다.

2016년 12월에는 상기 전략을 보완하여 ‘5G 이동통신산업 발전전략’을

30) 5G 특화망이란 특정지역(건물, 공장 등)에 한해 사용 가능한 5G망으로서, 해당지역에서 

도입하고자 하는 서비스에 특화된 맞춤형 네트워크를 말하며, ‘로컬 5G’ 및 ‘5G 사설망’

과 유사한 개념이다.
31) 정부 실증사업으로 5G 28㎓대역을 활용하여 자동차 부품공장에 실증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제철소의 고열 등 열악한 작업현장을 대상으로 무선 CCTV로 활용·검증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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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하였으며, ‘서비스’, ‘기술’, ‘표준화’, ‘생태계’ 측면에서 각각 목표를

제시하고 12개 중점 추진과제를 추진하였다.

< 그림3-19. 5G 이동통신산업 발전전략 주요내용(’16.12월) >

이후 2017년 12월에 발표된 ‘초연결 네트워크 구축전략’에서 5G 시장

을 선점하기 위해 5G 상용화를 2019년 3월로 앞당기기로 결정하였으며,

이를 위해 주파수 경매를 앞당겨 실시하고, 전기통신설비의 공동구축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2018년 6월에 5G 주파수 경매가 이루어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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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3.42~3.7㎓대역은 통신3사가 총 2조 9,960억원으로 할당받았고,

26.5~28.9㎓대역은 총 6,223억원으로 할당받았다.

2019년 4월 5G상용화와 함께 발표한 ‘5G+ 전략’은 ‘세계 최초 5G 상용

화’를 기념하고 ‘5G 시대 혁신성장 실현’을 위해 마련되었다. 동 전략에

는 5G+ 전략산업(10대 핵심산업, 5대 핵심서비스) 육성을 통해 ’26년 생

산액 180조원, 수출 730억불을 달성하고 ’26년까지 양질의 일자리 60만개

를 창출한다는 목표를 제시하였으며, 이를 위해 ➊공공 선도투자, ➋민간
투자 확대, ➌제도 정비, ➍산업기반 조성, ➎해외진출 지원 등 5대 전략

분야 52개 세부과제를 추진하였다. 5G+ 전략은 연도별 추진계획을 마련

하여 성과를 점검하고 계획을 보완해 추진 중에 있다.

이후 최초를 넘어 세계 최고의 5G 품질을 실현하고 5G+ 전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주파수 확보․공급하기 위해 ‘5G+ 스펙

트럼 플랜’을 2019년 12월에 발표하였다. 동 전략에서는 ‘세계 최고 5G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대역별로 연속 광대역으로 5G 주파수를 추가 확

보․공급할 계획으로,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최대 2,640㎒폭의 주파수를

추가 확보하여 5G 주파수를 현재보다 2배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하였

다.(’19년 2,680㎒폭 → ’26년 5,320㎒폭)32)

2021년 1월에는 디지털 뉴딜의 핵심 인프라인 5G가 타산업과 융합되

어 산업 전반의 디지털 혁신을 본격화하기 위해 ‘5G 특화망 정책방안’을

발표하였다. 동 정책방안의 주요내용은 ➊지역(로컬) 5G 사업자로 5G 특

화망 시장 경쟁체제 도입, ➋5G 특화망을 위한 광대역 주파수 공급(28㎓

대역, 600㎒폭), ➌시장초기 수요창출 위한 공공사업 등을 연계이다. 동

정책방안을 통해 5G 특화망 구축 주체를 이통사 外 ‘지역(로컬) 5G 사업

자(수요기업·제3자 등)’로 확대하여, 시장경쟁 촉진 및 규제 불확실성해

소를 통한 5G 특화망 활성화를 추진한다.

32) 6㎓ 이하에서 총 640㎒폭의 5G 주파수를 확보할 계획이며(’21년 470㎒폭 +’26년 170㎒

폭),  24㎓ 이상에서는 최근 종료(11월)된 WRC-19 결과와 장비․단말 생태계 활성화 전

망을 고려하여 총 2000㎒폭 확보를 검토하기로 밝히고 있다. (’21년 1400㎒폭 +’26년 

600㎒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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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자지위

한국에서 로컬 5G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상 사업자 지위가

필요하다. 로컬 5G를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로컬 5G의

역무를 구분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 기간통신역무의 일종으로 볼 수도 있으며,

자가통신설비를 이용한 것으로 볼 수도 있고, 관련 조항은 다음과 같다.

로컬5G를 수요기업이 아닌 제3자가 구축하거나, 수요기업이 자신의

전기통신 외에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경우

에는 로컬5G를 기간통신역무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기간통신

사업자 등록이 필요하다.33)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는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33) ’19.6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해 등록제가 실시되었으며, 

IoT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고제를 적용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정의)

3. "전기통신회선설비"란 전기통신설비 중 전기통신을 행하기 위한 송신ㆍ

수신 장소 간의 통신로 구성설비로서 전송설비ㆍ선로설비 및 이것과 일

체로 설치되는 교환설비와 이들의 부속설비를 말한다.

4. "사업용전기통신설비"란 전기통신사업에 제공하기 위한 전기통신설비를 말한다.

5. "자가전기통신설비"란 사업용전기통신설비 외의 것으로서 특정인이 자

신의 전기통신에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전기통신설비를 말한다.

6. "전기통신역무"란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전기통신설비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7. "전기통신사업"이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8. "전기통신사업자"란 이 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신고가 면제된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고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11. "기간통신역무"란 전화ㆍ인터넷접속 등과 같이 음성ㆍ데이터ㆍ영상 등을 

그 내용이나 형태의 변경 없이 송신 또는 수신하게 하는 전기통신역무 

및 음성ㆍ데이터ㆍ영상 등의 송신 또는 수신이 가능하도록 전기통신회

선설비를 임대하는 전기통신역무를 말한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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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정보통신망에 의한 등록을 포

함한다)하여야 한다.

등록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별도 심사절차 없이 바로 등록이 가능하도

록 되었으며, 온라인으로 처리가 가능하게 되어, 외국의 일반인가와 유사

한 수준의 기간통신사업 진입규제를 갖추게 되었다.

< 그림3-20. 기간통신사업 등록절차 >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기간통신사업의 등록 등) ①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

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정보통신망에 의한 등록을 포함한다)하

여야 한다. 다만, 자신의 상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부수적으로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고 그 요금을 청구하는 

자(이용요금을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에 포함시키는 경우도 같다)는 기간

통신사업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자가 다른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4.>

1. 재정 및 기술적 능력

2. 이용자 보호계획

3.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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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7조에서는 기간통신사업자의 등록요건을 재

정적 요건, 기술적 요건, 이용자보호계획으로 정하고 있으며, 주파수나

설비 보유여부 등에 따라 납입자본금, 필요 기술인력 등이 달라진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1의 재정적능력 가항에는 전파법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받았음을 명시하고 있다. 현재 기간통

신사업자 등록을 위해서는 먼저 주파수 할당을 받아야 한다. 이는 주파

수 할당과정에서 기간통신사업자의 재정적 능력을 검토하기에 중복행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7조(기간통신사업의 등록신청) ① 기간통신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기간통

신사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법인(설립 예정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정관

3. 법인의 주주명부 또는 주주 등의 주식 등의 소유에 관한 서류

4. 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이용약관, 이용자 보호기구의 설

치 현황 및 운영계획서

5. 사업용 주요 설비의 명세, 설치 장소 및 통신망 구성도 (하략)

시행령 제8조(기간통신사업의 등록 요건)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의 등록 요건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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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방지하는 규정이다.

전파법 제10조에는 기간통신사업의 경우에는 주파수를 할당 받아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11조에는 할당에 대한 대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전파법 시행령에서는 할당 신청을 위해 할당공고에서 정하는 서류를 제출

하도록 하고 있으며, 주파수 할당 공고에서는 주파수이용계획서34) 등을 제출

하도록 하고 있다.

34) 할당신청서류는 주파수할당신청서, 주파수이용계획서(법인의 정관, 주주명부 및 주주 

등의 주식 등의 소유에 관한 서류 포함) 및 할당공고에서 정하는 서류 등이며 주파수이

용계획서는 다음의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요약문 : 본문(1, 2, 3권 전체)에 대한 요약문,   2. 제1권 할당신청법인에 관한 기본사항,  

3. 제2권 영업계획서,   4. 제3권 기술계획서

제10조(주파수할당)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용도로 정한 주파수를 특정인에게 

할당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파수할당이 기간통신사업 등에 미치는 영

향을 고려하여 할당을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와 할당하는 주파수의 

용도 및 기술방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

  2. 「방송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이나 같은 조 제13

호에 따른 전송망사업 (중략)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고된 주파수를 할당받으려는 자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주파수할당을 신

청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주파수할당을 하려면 주파수할당을 받을 

자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의한 전파자원의 

독과점을 방지하고 적정한 수준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건을 붙일 수 있다. (하략)

제11조(대가에 의한 주파수할당)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0조제1

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고된 주파수를 가격경쟁에 의한 대가를 받고 

할당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주파수에 대한 경쟁적 수요가 존재하지 아

니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항 후단에 따라 

산정한 대가를 받고 주파수할당을 할 수 있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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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에 대한 경쟁적 수요가 있다고 여겨지는 경매할당의 경우에는 할당

공공에서 정하는 최저경쟁가격 이상의 할당대가를 납부해야 하므로 전기통

신사업법의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요건에서 제기한 재정적능력을 확보하고 있

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아울러 경쟁적수요가 존재하지 않는 심사할당의

경우, 할당심사기준에서는 재정적 능력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주파수

를 할당받은 법인의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의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요건에서

제기한 재정적 능력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다.

제12조(주파수할당 신청) ①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설립예정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17조 및 제19조에서 같다)의 정관

2. 법인의 주주명부 및 주주 등의 주식 등의 소유에 관한 서류

3. 주파수이용계획서

4. 법 제1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주파수할당 공고에서 정하는 서류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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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5G를 수요기업이 자신의 용도로만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수요기업이 자가망 설치자로 신고만 하면 로컬 5G를

구축 운영할 수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64조에서는 자가통신설비를 설치하려

는 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제64조(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 ①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사무소 소재

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

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 사항 중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하략)

자가망 설치자의 경우에는 기간통신사업자가 아니므로 전파법에 따른 할

당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동통신주파수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할당이 아닌

주파수를 지정받는 절차를 따르게 된다.

상기의 내용을 다시 정리하자면 로컬 5G는 ‘지역(로컬) 5G사업자’의 유형

을 구축주체와 서비스 제공대상으로 구분하여, 자가망 설치자로 신고할 수도

있으며,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할 수도 있다. 세부적으로는 구축주체가 수요

기업이냐, 제3자 등이냐에 따라 나눠지며, 서비스 제공대상이 수요기업에 한

정되느냐, 수요기업 외의 협력사나 방문자 등 일반인에게도 가능하느냐에 따

라 나뉘어지게 된다.

< 표3-11. 로컬 5G 사업자 유형(5G특화망정책방안, 21.1월) >

유형구축주체 설치지역 내 서비스 제공대상 도입 방식
1 수요기업 수요기업 한정 수요기업이 자가망 설치자로 신고
2 수요기업 수요기업 + 협력사, 방문객 등 수요기업이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
3 제3자 등 수요기업 + 협력사, 방문객 등 제3자 등이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

제18조의4(주파수 지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주파수

할당 및 제18조의2에 따른 주파수 사용승인 외에 주파수를 이용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제19조 및 제19조의2에 따른 무선국 개설을 통하여 

무선국이 이용할 주파수를 지정(위성주파수 지정의 경우 위성궤도의 지

정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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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예를 들어 설명하면, 유형1은 A사가 사업장에 5G 특화망을 설

치·운영하고 자사만 사용하는 경우라고 이해할 수 있다. 유형2는 B사가

자사 건물에 5G 특화망을 설치·운영하고, 자사 사용 뿐만 아니라 건물에

입주하는 스타트업이나 방문인들에게 5G 특화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

우라고 볼 수 있으며, 유형3은 대형경기장에 VR·AR 기업이 5G 특화망

을 설치·운영하고, 관람인원에게 5G 특화망을 이용한 VR·AR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다.

한국은 금번에 발표한 ‘5G 특화망 정책방안’에서 로컬 5G 시장을 활

성화하고 경쟁체제를 도입하기 위해 모든 유형의 로컬 5G 구축운영을

허용한다고 발표하였다. 자가망 요건에 부합(자체수요 한정 등)하는 경

우 자가망 설치자로 신고하고, 이외의 경우에는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4. 주파수 공급방식

한국은 사업자 지위에 따라 자가망 설치자일 경우에는 주파수를 지정

하고,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할 경우에는 주파수 할당한다.

< 표3-12. 로컬5G 유형에 따른 주파수 공급방식 (5G특화망정책방안, 21.1월) >

유형 도입 방식 주파수 공급방식

1 수요기업이 자가망 설치자로 신고 수요기업에 주파수 지정

2 수요기업이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 수요기업에 주파수 할당

3 제3자 등이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 제3자 등에 주파수 할당

자가망 설치자는 현행 무선국 개설절차에 따라 간섭 분석을 거쳐 주

파수 지정 및 무선국 개설(허가)이 가능하다. 기간통신사업자에게는 할

당이 필요하나, 로컬 5G를 위한 지역단위 주파수 공급을 위해 할당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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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획정 및 할당방식, 대가산정, 간섭해소 방안 등에 대한 세부 할당방

안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2021년 3월 ‘5G 특화망 주파

수 공급방안’에서 발표하기로 하였다.

한국은 로컬5G 주파수로 28㎓ 대역 이동통신 주파수와 인접한

28.9~29.5㎓ 대역(600㎒폭35))에서 공급하도록 하였으며, 6㎓ 이하 대역은

지역적 공동사용 등을 통한 B2B 주파수 추가 확보방안을 검토하기로 하

였다.36)

< 그림3-21. 한국의 로컬 5G 공급대역 (5G특화망정책방안, 21.1월) >

5. 정리

한국은 로컬5G를 위해 모든 가능성을 허용하여, 자가망 설치자 신고

가 가능하며, 기간통신사업자 등록도 할 수 있다.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

할 경우, 지역에 대해 공중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지역획정, 주파

수 이용대가, 간섭해소방안 등은 ‘5G 특화망 주파수 공급방안’이 나와야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35) 주파수 공급 대역폭은 기업의 주파수 수요 등을 고려해 추후 결정
36) 기확보된 대역은 B2C 전국망 주파수로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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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비교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제1절 비교분석

비교대상 국가(미국, 독일, 일본, 영국, 한국)의 로컬 5G 정책을 정리

하면 다음 <표4-1>과 같다. 한국은 아직 주파수 공급관련 정책방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현재 발표된 정책방안 수준에서 국가간 비교

를 실시하였다.

< 표4-1. 로컬 5G 규제의 비교분석결과 >

사업자 자율성 측면에서 비교하면 미국이 가장 유리하다. 비면허 방식

으로 사업자진입이 용이하며 주파수를 공유방식으로 제공받는다. 주파수

를 받기 위해서 민간사업자의 DB에 자신이 사용하는 주파수를 신청하는

형태로 바로 제공되게 된다. 독일·영국은 사업자 등록절차가 필요하고

정부에 의해 주파수를 심사할당 받아야 하므로 미국보다는 사업자 자율

성이 떨어지게 된다. 다만 등록이 기본적인 사항만 작성해 제출하면 되

구분 미국 독일 일본 영국 한국

1. 사업자 지위 필요 필요없음 필요
필요없음

가능
필요 필요

 1-1) 공중에 서비스 가능 가능 가능 불가 가능 가능

2. 주파수 공급방식 공유 할당 지정 할당
할당

지정

 2-1) 신청자격 없음
소유자

위탁자

소유자

위탁자

제한없음

(FCFS)
미정

 2-2) 이용대가 낮음 낮음 낮음 낮음 미정

평가 1. 사업자 자율성 높음 중간 낮음 중간 중간

평가 2. 안정성 낮음 높음 높음 높음 높음

평가 3. 확장성 높음 높음 낮음 높음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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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부담이 크지 않으며, 주파수 할당도 무선기지국 위치와 강도 등 정

해진 변수만 제출하여 전파간섭만을 확인하므로 부담이 크다고 볼 수는

없다. 일본의 경우, 사업자 지위는 반드시 필요하지 않으나, 주파수를 할

당받은 후 특정 무선기지국을 다시 지정받아야 하므로 사업자 자율성이

가장 떨어지게 된다. 주파수 신청을 위한 자료도 다른 비교국가에 비해

자세하며 많은 자료가 요구된다. 미국의 경우 SAS(Spectrum Access

System)DB에 위치 등 비교적 간단한 데이터를 넣으면 이에 대해 주파

수 공유 가능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 독일, 영국의 경우에는 규제기관에

로컬 5G 기지국 위치, 전력 등을 기입하면 이를 기초로 주파수를 할당한

다. 일본의 경우에는 로컬 5G 주파수를 위해 주파수 대역, 위치 뿐만 아

니라 전력망 계통도, 공사계획서 등 방대한 자료를 요구한다. 한국의 경

우에는 사업자 지위에 있어서 자가망 설치자 신고와 기간통신사업자 등

록의 가능성을 모두 열어두는 형태이다. 한국의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제

도는 독일, 영국의 일반인가와 비슷한 규제 수준이며, 온라인으로도 신청

이 가능하다. 다만 한국의 주파수 공급방식이 확정되지 않아서 사업자

지위를 부여하는 방식까지만 주요국들과 비교하게 되었다.

사업자 자율성을 극대화하는 미국의 방식이 주파수를 다양한 사용자

가 공유한다는 측면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주파수를 이용한다고 보여질

수도 있지만, 이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도 있을 수 있다. 주파수 효율성을

보장하는데 있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는 인접한 다른 주파수 이용에 간

섭을 주지 않아야 하며, 국제적인 주파수 조화를 바탕으로 규모의 경제

를 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른 주파수 이용에 간섭을 주지 않는다는

원칙은 SAS(Spectrum Access Systenm)를 통해 간섭여부를 확인해 주

파수를 공급하는 것으로 달성되지만, 국제적인 주파수 조화로 규모의 경

제를 달성한다는 측면의 아직 미지수인 상황이다. 미국의 CBRS는 미국

의 독자적인 방식이므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37). 미국

이 CBRS로 공급하는 3.55 ~ 3.7GHz대역은 전 세계적으로 이동통신사업

37) 미국은 단일시장으로 세계 최대시장이므로 독자 규격으로 규모의 경제 달성이 상대적

으로 민감하지 않은 상황도 고려할 수 있다



- 76 -

자들이 5G에 이용하는 가장 주요한 주파수 대역인데, 이를 공유주파수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물론 동 주파수 대역에

GAA(General Authorized Access)보다 우선순위가 높은 PAL(Priority

Access License) 계층을 도입하여 이를 ’20년 8월에 경매하고 이동통신

사업자로 하여금 5G 망구축을 하도록 하였으므로, 로컬 5G와 이동통신

사 5G를 동 대역에 동시에 구축하도록 허용하는 것으로도 파악할 수 있

는데, 이는 건물주 등이 통신인프라를 설치·운영하고 통신사업자로부터

이에 대한 이용료 등을 받는 미국 통신설비 구축운영 형태에 따른 영향

이라고 파악된다. 다만, 미래에 어떤 방식으로 주파수를 이용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규제체계가 이를 미리 예측하여 규정하기 어려우며, 국제적인

주파수대역 조화를 이루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므로, 독자규격으로

시장에 빠르게 공급하여 시장을 선점하는 방안이 보다 효율적인 측면이

있을 수 있다.

안정성 측면에서는 주파수의 배타적 이용권을 보장받는 독일, 일본,

영국, 한국이 미국보다는 안정적으로 로컬 5G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로컬 5G 주파수를 CBRS 주파수로 제공하는데, 3계층으

로 나뉜 상태에서 제일 우선순위가 낮은 GAA 사용자로서 로컬 5G 주파

수를 이용하게 된다. PAL 면허를 획득한 이동통신사업자가 기존 로컬 5G

주파수 이용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조정이 필요

하게 되며, 로컬 5G 서비스 안정성이 흔들리는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 이

는 새롭게 미국이 도입한 계층적 주파수 공유방식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

다.

독일과 영국에서는 로컬 5G에 주파수를 할당하는데 있어 형식은 유사

하나 관점은 다른 측면이 있다. 독일의 경우, 수요기업 등 이동통신사업자

가 아닌 사업자가 로컬 5G 용도로 이용하기 위해 주파수를 할당하는 관점

에 따라 주파수를 공급하였다. ‘로컬 주파수 사용을 위한 주파수 할당에

대한 관리 규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수요기업 뿐만 아니라 이동통신사

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각각의 주파수 요구사항에 대한 논란을 거쳐

로컬 5G 주파수를 공급했다. 이에 반해 영국의 경우에는 주파수 공유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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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서 로컬 5G 주파수를 할당하였다. 주파수 공유를 위한 장기간의 정책

추진(이를 위한 규정은 ‘Shared Access License’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

다.)과 로컬 5G 기술의 부상이 시기적으로 맞물리면서, 로컬 5G를 위한 주

파수를 공유주파수 방식을 활용하여 공급하였다. 일본의 경우에는 산업계

수요를 반영하여 로컬 5G 주파수를 공급한 독일의 사례와 유사하다. 한국

의 경우도 수요기업의 조사를 통해 로컬 5G 주파수를 공급하였으므로, 독

일과 유사한 사례라고 하겠다.38)

확장성 측면에서는 미국, 독일, 영국, 한국의 사례가 일본보다는 유리한

측면이 있다. 미국은 비면허 방식으로 일반 공중에게도 로컬 5G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독일 및 영국은 할당된 주파수이므로 공중에게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한국은 자가망설치자 신고와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을 모

두 허용하므로 사업자가 다양한 비즈니스모델에 맞게 유연하게 사업자 지

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 자가망으로 한정

한 사업자 지위로 인해 공중에게 로컬 5G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

이다. 일본의 전기통신사업법에서는 자가망의 경우에는 공중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불가하며, 이동통신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도 공중에 서비스

를 제공하는 것이 제한된다. 로컬 5G를 구축·운영하는 사업자는 이동통신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만 가능하므로 로컬 5G는 공중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불가하며 자가용으로 제한된다.

주파수 신청자격에 있어서도 미국은 비면허이므로 자격제한을 두지 않

는데 반해, 독일·일본은 로컬 5G 구축지역의 토지·건물 소유자나 통신설비

운영권리를 위임 받은 자로 제한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에는 로컬 5G 서비

를를 제3자가 운영할 경우 이에 대한 증명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에는 무선국 면허신청서 및 사항설명서에 관련 내용을 기입하

38) 5G 특화망 정책방안에서는 5G 특화망에 대한 수요조사 결과(전자·인터넷 등 20개 기

업), 다수 기업들은 서비스 요구사항(단순히 5G망을 구축하여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이 아닌, 특정 업무상 프로세스 및 공정 혁신 등을 위한 SW 솔루션도 함께 제공 필요)

을 충족시킬 수 있는 최적의 통신방식(5G 특화망, 이통사와 협업, WiFi 구축 등)에 대해 

검토 중이나, SW기반 사업자·인터넷 기업을 중심으로 5G 특화망 수요제기가 존재하였다

고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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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증비자료를 제출토록 하고 있다. 영국은 로컬 5G를 설치운영하는데 있

어 토지·건물 소유자의 협조가 필수적이므로, 이를 따로 규정하지 않는다.

한국의 경우에는 5G 특화망 공급방안이 확정되어야 이를 논의할 수 있는

상황이다.39)

주파수 이용대가 측면에서는 미국, 독일, 일본, 영국 모두 상당히 저렴한

비용을 산정하고 있으므로, 로컬 5G를 구축·운영하려는 자에게 큰 부담이

된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미국은 SAS 시스템 소정의 이용비용이 발

생하나 저렴한 수준이며, 복수의 시스템 운영주체(Amdocs, CommScope,

Federated Wireless, Google, Sony)간 경쟁이 발생하므로 보다 저렴해질

가능성이 있다. 독일·일본·영국은 정부가 주파수 이용대가를 산정한다. 독

일의 경우, 로컬 5G 주파수 100㎒ 대역폭을 주거밀집지역에 10,000㎡ 이용

시, 1년간 130유로(17만원)을 지불하게 된다. 일본의 경우, 면허신청 수수

료와 전파이용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로컬 5G 기지국을 1개 면허로 개설

할 경우 연간 19,000¥ (20만원)이 발생한다(총무성, 로컬 5G 면허 신청 지

원설명서). 영국은 저전력 면허 영역당, 중전력은 기지국당 비용을 부과하

며 대역폭에 따라 비용이 차등되게 된다. 10MHz 대역폭에는 800£(12만원)

가 부과되며, 100MHz 대역폭에는 800£(120만원)가 부과된다. 한국의 5G

특화망 정책방안이 로컬 5G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이므로, 이를 위

한 주파수 이용대가 산정을 예상해볼 수 있다.

비교국가간 정책의 차이가 나타나게 되는 배경을 살펴보면 5G 산업계

요구로 인해 로컬 5G 정책을 수립한 독일, 일본의 사례와 먼저 주파수 공

유 정책을 준비하였던 미국, 영국의 사례가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독일,

일본의 경우에는 5G 정책을 본격화하고, 이에 대한 주파수 수요를 받는 과

정에서 산업계의 지역적 할당에 대한 요구를 받아, 지역적 주파수를 할당

하는 정책이 나타나게 되었다. 영국은 주파수 공유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

고 있는 과정에서, 5G 정책을 함께 마련하였으며, 이에 따라 로컬 5G 주파

수를 주파수 공유 대역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발표하였다. 미국은 주파수

39) 로컬 5G가 기본적으로는 특정지역에 한정하여 수요기업의 요구로 인해 구축·운영되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상기한 독일·일본·영국과 유사한 형태로 진행될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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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정책을 상대적으로 빠르게 마련하였으며, 정책 마련 이후에 로컬 5G

주파수를 해당 대역으로 공급하도록 하였다. 미국의 CBRS는 로컬 5G 정

책과 별개로 추진되었으며, 추진과정에서 계층을 나누어 우선순위가 높은

PAL 면허를 경매하여 이동통신사가 전국적인 5G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

도록 하였다. 다만, 비면허로 공급된 GAA가 수요기업이 자체적으로 로컬

5G 용도로 이를 활용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독일·일본의 사례와 같이

산업계 수요에 대응하여 주파수를 공급하는 로컬 5G 정책을 추진하게 되

었다.

미국과 영국의 로컬 5G 주파수 공급에 있어서 차이는 면허를 부여하는

지의 차이이다. 미국의 경우에는 민간이 운영하는 SAS라는 동적DB에 주

파수 대역, 위치 등을 등록하고 비면허로 주파수를 사용할 수 있다. 영국의

경우에는, Ofcom이 운영하는 DB에 주파수 위치, 대역, 출력 등을 기재하

여 신청하고 면허를 발급받는다. 영국이 동적으로 DB를 관리하는 시스템

을 준비하지 못한 한계도 있으나, 영국의 주파수 관리는 EU의 규제체계를

따르고 있으므로 EU에서 도입하지 않는 해당대역에 대한 비면허 주파수

활용을 영국이 독자적으로 운용하는데 한계가 있었을 것으로 사료된다.40)

제2절 정책적 시사점

로컬 5G는 아직 초기단계로 시장 활성화 및 선점이 시급한 시점이다.

5G B2B 시장은 거대할 것으로 예상41)되나, 아직 이를 선도하는 국가·기

업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로컬 5G를 추진 중인 국가들은 규제

40) 2002년 3월, EU차원의 전파정책 규제체계에 관한 결의안이(Radio Spectrum 

Decision)채택되었으며, 2004년에 발표된 EU의 전파정책에 관한 1차 보고서에서는 전파

자원의 관리에 있어 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EU 회원국들은 주파수 시장 도입과 

디지털 TV 전환 등과 같은 중요한 전파관리 정책 이슈에 대한 논의를 시작으로 해서, 

무선 인터넷 연결과 자동차 충돌방지 시스템 지원, 국제 협상 지원, 주파수 정보 제공 

등의 분야에서 공동방안(harmonisation measures)을 마련하였다.
41) ABI Research는 2020년 7월 개최된 5G Technical Summit에서 2036년 장비업체의 

로컬 5G 관련 매출이 이동통신사 5G 매출보다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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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을 최소화하여 사업자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노력의

일환으로 주파수를 공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고 주파수 이용대가

를 낮추는 등, 비용적인 혜택을 제공42)하고 규제불확실성을 해소하여 최

대한 사업자를 유인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미국의 계층적 주파수 공유 정책은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

이다. 민간이 운영하는 동적 주파수 DB를 통해 공유주파수 신청을 받는

부분과 함께 계층을 나눠 보호해야할 주파수 이용은 보장하면서도 시장

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식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당히 유연한

접근 방식이다. 주파수 효율성 측면에서,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측하는

광대역 이동통신에 주파수를 공급하면서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비

면허 주파수를 함께 공급하는 전략이다. 미국의 경우에는 단일시장 규모

로도 별도의 장비·단말 생태계를 갖출 수 있다는 측면에서 선도적인 시

스템을 도입할 수 있다. 다만 유연한 접근방식이 로컬 5G 서비스의 안정

성까지 해칠 수 있으므로, 이용자 보호측면에서 검토도 필요하다.

한국과 유사한 법체계를 가진 일본의 사례도 주목할 측면이 있다. 일

본도 전기통신사업법과 전파법이 있으며, 사업자 지위 부여와 주파수 공

급이 분리되어 있다는 점에서 한국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일본은 기간

통신사업자 지위를 갖게하는 경우와 사업자 지위없이 자가망으로 하는

경우를 모두 허용하는데, 현행 법령의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로컬 5G를

허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인다. 독일 및 영국의 경우에는 사업자 지위

부여와 주파수 할당이 통합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일본과 차이가 있다.

한국은 전기통신사업법 및 전파법 체계가 사업자 지위가 주파수 할당

과 분리되어 있는 일본과 유사하므로, 이를 참고할 수 있다. 다만, 일본

의 경우 주파수를 심사할당한 후 무선국을 지정하는 체계이므로 한국의

주파수 공급방식과는 일부 차이가 있다.

한국의 경우,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제가 ’19년 6월에 시행됨에 따라, 독

42) 초기시장인 로컬 5G에 진입하려는 기업들은 대부분 대기업일 가능성이 높

으므로, 단순히 비용적인 혜택보다는 규제불확실성을 해소한 상태에서 사업

을 진입하는 요인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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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 영국의 일반인가제도와 유사한 규제환경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은

아직 미국의 비면허형태의 주파수 공유방식을 도입하지 않았으므로43),

로컬 5G를 위한 주파수 공급은 독일, 일본, 영국의 방식과 유사한 형태

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로컬 5G 정책은 주파수 공급방안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아직

섣불리 판단하기 어려우나, 사업자 지위를 부여하는 형태, 주파수를 공급

하는 방식 등이 독일과 유사하다. 물론 법령 체계는 일본과 유사하게 전

기통신사업법, 전파법 체계를 가지므로 자가망과 기간통신사업자 형태를

띄게 되나,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독일의 로컬 5G 정책과 유사하다.

로컬 5G의 목적은 5G 인프라를 통한 B2B 서비스로 기존 산업의 혁

신을 일으키는 데 있다. 도입단계에서 규제정책을 정교하게 설계해야 로

컬 5G가 활성화될 수 있다. 앞으로 로컬 5G 활성화를 위한 보다 좋은

정책방향을 탐색해 나가는데 이 논문연구가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제3절 연구의 한계

이 논문연구에서 정리된 주요국의 5G 규제체계 아직 과도기 단계로

서, 규제 시행이 1년 이내인 상황이며 이에 따라 수시로 변경이 발생하

고 있는 상황이다. 가령, 독일의 경우에는 로컬 5G 주파수 신청자격이

정책초기에는 토지·건물 소유자로 제한하였다가 토지·건물 소유자가 위

탁한 제3자로 확대되었다. 이와 같이 로컬 5G 정책초기이므로, 수시로

규제체계에 대한 변경이 있을 수 있어, 동 연구결과가 의미를 갖게되는

기간이 가변적이다.

로컬 5G는 시장 초기단계이므로, 주요국은 규제로서 접근하기 보다는

이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다. 각 국의 상황에 맞

43) 일부 대역에 대해 TVWS(TV White Space) 형태로 주파수 공동사용 제도를 시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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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규제를 최소화해 시장을 형성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격

적인 로컬 5G에 대한 규제정책은 일정 수준 시장이 갖춰진 이후에 본격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시장초기 단계이므로 로컬 5G에 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이

에 대해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가별 정

책자료(지침, 신청메뉴얼 등)를 참고해 작성하였으나 구체적인 예시나 현

황을 본 연구에 담을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아울러, 변화하는 시장 환경

에 따라 국가별로 새로운 정책이 발표될 수 있으므로, 이를 모두 담기에

는 어려운 측면도 존재한다.

로컬 5G를 도입하는 미국, 독일, 일본, 영국, 한국 등은 세계적으로

5G기술을 선도하는 국가로 분류할 수 있다. 시장초기 기술경쟁이 치열한

국가들의 경우와 도입이 늦은 국가들의 경우에는 로컬 5G에 대한 규제

정책이 달라질 가능성도 물론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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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alysis of telecommunication

policies in major countries

related to Local 5G introduction

SIM JUSE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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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National University

5G provides enhanced Mobile Broadband, massive machine type

communication, ultra reliable and low latency compared to

conventional communications. Unlike the previous generation of mobile

communication, 5G is developed to support not only communication

between people but also communication between objects. 5G provides

connectivity and mobility to existing industries, enables new services,

and offers a variety of features that promote innovation in existing

industries. Major countries are paying attention to local 5G as a way

to apply 5G to industries.

Local 5G is a 5G network that can only be used in a specific area,

such as buildings and factories, and refers to a customized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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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t is specialized for services to be introduced in that area. The US,

Germany, Japan, the UK, and Korea are also allowing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local 5G” by separately supplying

mobile communication frequencies to demanding companies or third

parties.

Each country's local 5G regulation is different. In particular,

regulations vary depending on the method of granting business status

and the method of providing frequency bands. For example, local 5G

services can start without a business condition or allocate a separate

frequency to provide the service.

In the US, local 5G is introduced as a frequency sharing method

without a license. In order to use the frequency sharing method, a

system that can check the availability of 5G regional frequencies by

region is required, and a system called SAS is operating in the

United States. The U.S. allowed the use of the available frequency

bands for local 5G by dividing them into layers, and provided the

frequency not only for use in a license-free form, but also for public

use or use through auctions.

In Germany and the UK, local 5G is assigned operator license and

frequency allocation. Germany specified frequency supply for local 5G,

but in the UK, local 5G frequency is supplied through a shared

approach method. In the case of Japan, local 5G may or may not

grant the operator license, but the frequency is designated. South

Korea also opened up the possibility to build local 5G by issuing

operator license or reporting them as self-network installers. Analysis

of regulatory policy can reveal differences between countries in terms

of autonomy, stability and scalability.

In terms of autonomy, the US method of building and operating

regional 5G in the form of a license exemption is the m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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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antageous, and Germany, the UK, and Korea excluding the US

have similar levels. In Japan, since it is required to stipulate detailed

matters for radio stations, autonomy is the lowest. In terms of

stability, Germany, Japan, the UK, and Korea, which are the form of

frequency allocation, are advantageous and the US is relatively

disadvantageous. In terms of scalability, the United States, Germany,

the United Kingdom, and Korea, which can provide services to the

public in addition to their own needs, are advantageous. The United

States, Germany, Japan, and the United Kingdom are trying to

activate local 5G by setting the cost of using local 5G frequencies

inexpensively. In the case of Korea, the policy direction for frequency

supply has not yet been announced, but detailed measures have not

been confirmed, making it difficult to directly compare with other

countries.

In order to find a better policy direction, we will analyze the local

5G policies of major countries and expect this paper to be used as a

reference.

keywords : 5G, Private network, Frequency, Telecommunication Act,

Radio Waves Act

Student Number : 2013-23668


	제1장 연구의 목적과 방법 ········································
	제1절 연구의 목적 ·································································
	제2절 연구의 방법 ·································································

	제2장 로컬 5G 도입에 따른 규제이슈 ··················
	제1절 로컬 5G 개념 및 필요성 ·········································
	제2절 로컬 5G 관련 국제 동향 ·········································
	제3절 로컬 5G 관련 규제조항 및 분석틀 ······················
	1. 로컬 5G 관련 규제조항 ······················································
	2. 규제의 분석틀·······································································


	제3장 주요국의 로컬 5G 정책사례 분석 ············
	제1절 미국 ··············································································
	1. 이동통신 산업현황 ·······························································
	2. 5G 및 관련 정책 추진경과················································
	3. 사업자 지위···········································································
	4. 주파수 공급방식 ···································································

	제2절 독일 ··············································································
	1. 이동통신 산업현황 ·······························································
	2. 5G 및 관련 정책 추진경과················································
	3. 사업자 지위···········································································
	4. 주파수 공급방식 ···································································

	제3절 일본 ··············································································
	1. 이동통신 산업현황 ·······························································
	2. 5G 및 관련 정책 추진경과················································
	3. 사업자 지위···········································································
	4. 주파수 공급방식 ···································································

	제4절 영국 ··············································································
	1. 이동통신 산업현황 ·······························································
	2. 5G 및 관련 정책 추진경과················································
	3. 사업자 지위···········································································
	4. 주파수 공급방식 ···································································

	제5절 한국 ··············································································
	1. 이동통신 산업현황 ·······························································
	2. 5G 및 관련 정책 추진경과················································
	3. 사업자 지위···········································································
	4. 주파수 공급방식 ···································································


	제4장 비교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
	제1절 비교 분석 ···············································································
	제2절 정책적 시사점·······································································
	제3절 연구의 한계···········································································



<startpage>11
제1장 연구의 목적과 방법 ········································ 1
 제1절 연구의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방법 ································································· 4
제2장 로컬 5G 도입에 따른 규제이슈 ·················· 5
 제1절 로컬 5G 개념 및 필요성 ········································· 5
 제2절 로컬 5G 관련 국제 동향 ········································· 9
 제3절 로컬 5G 관련 규제조항 및 분석틀 ······················ 11
  1. 로컬 5G 관련 규제조항 ······················································ 11
  2. 규제의 분석틀······································································· 12
제3장 주요국의 로컬 5G 정책사례 분석 ············ 16
 제1절 미국 ·············································································· 16
  1. 이동통신 산업현황 ······························································· 16
  2. 5G 및 관련 정책 추진경과················································ 18
  3. 사업자 지위··········································································· 19
  4. 주파수 공급방식 ··································································· 22
 제2절 독일 ·············································································· 25
  1. 이동통신 산업현황 ······························································· 25
  2. 5G 및 관련 정책 추진경과················································ 26
  3. 사업자 지위··········································································· 27
  4. 주파수 공급방식 ··································································· 30
 제3절 일본 ·············································································· 38
  1. 이동통신 산업현황 ······························································· 38
  2. 5G 및 관련 정책 추진경과················································ 39
  3. 사업자 지위··········································································· 40
  4. 주파수 공급방식 ··································································· 42
 제4절 영국 ·············································································· 50
  1. 이동통신 산업현황 ······························································· 50
  2. 5G 및 관련 정책 추진경과················································ 51
  3. 사업자 지위··········································································· 52
  4. 주파수 공급방식 ··································································· 55
 제5절 한국 ·············································································· 62
  1. 이동통신 산업현황 ······························································· 62
  2. 5G 및 관련 정책 추진경과················································ 63
  3. 사업자 지위··········································································· 66
  4. 주파수 공급방식 ··································································· 72
제4장 비교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 74
  제1절 비교 분석 ··············································································· 74
  제2절 정책적 시사점······································································· 79
  제3절 연구의 한계··········································································· 81
</body>

